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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침체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국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다양

한 정책을 집행하여 왔고, 그에 따라 침체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다만 더블 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위험 보다는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그렇다면 언제 어

떠한 방식으로 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것인가, 즉 출구전략을 어떻

게 도모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였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 발 금융위기의 타격을 비교적 크

게 받지는 않았다고 평가된 나라에 속하지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

로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2010년 경제 침체로부터의 회복 조짐과 그에 따른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재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체가 점차 회

복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전제 하에 출구전략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소위 1000프로젝

트라 불리는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는 한편,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법률로서 재정 통제를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20 국가 중 차기 의장국이기도 한 프랑스의 출구전

략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즉,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

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변화의 현황 

을 살펴보고(제2장),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랑스가 선택한 정

책들, 특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과(제3장),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며(제4장), 

종국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제5장).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구전략의 시기

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로서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키워드 : 글로벌 금융위기, 출구전략, 경제 활성화 정책, 재정 안
정화 정책, G20 정상회의



Abstract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world economy fell into a recession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which started in America. Due to a variety 

of policies different countries devised and executed to revive their slow 

economies, the world economy seems to show the signs of recovery from 

the slowdown. However, the situation remains unstable. In the prospect 

that the world economy will recover slowly rather than falling into a 

double dip, the worst situation, it has become a crucial world issue when 

and how it will escape from the financial crisis completely and how to 

devise an exit strategy.

Though France is among those countries evaluated as not severely hit 

by the financial crisis, it has not been free from the global recession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In 2010 when the world economy seems to show the signs of recovery 

and various exit strategies are being discussed, the French government 

has decided that an exit strategy is premature, given that the signs are 

not very clear. Thus, while executing a variety of stimulating policies 

called the 1,000 project, it has also controlled finances with a set of laws 

to maintain the financial health.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exit strategy of France which will hold 

the G20 Meeting next year. Starting from 2008 when the world financial 

crisis began,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followings: changing economic 

situations of France over the time-span(Chapter 2); various policies it has 

adopted to respond to the financial crisis, especially measures to boost 

the economy and those to stabilize finance(Chapter 3); legal supports to 



these measures(Chapter 4); the implication of the case to the Korean 

policy-making(Chapter 5).

It is hoped that the French government's consideration on the timing 

and method of an exit strategy will be informative to the Korean 

government which is now preparing for the G20 Summit as host country. 

※ Key Words : global financial crisis, exit strategy, economy-stimulating 
policy, financial stabilization policy, G20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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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그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정부와 

민간의 부채부담으로 더 이상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을 상실

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

가 거의 공황상태를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부터 1년 넘

게 지난 지금까지 각 국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아 집행하여 온 결과, 최근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더

블 딥(double dip)에 빠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

르렀다. 더블 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위험보다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위

기 탈출정책, 즉 출구전략을 도모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림 - 1 2008-2009년 주요국의 GDP 누적 하락률

출처 : Comptes Nationaux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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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의 필요성과 성급한 출구전략에 대한 경고가 혼재하지만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비상조치 도입과 동시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는 인식 하에,1) 금융시장의 회복이 확실하고 더블 딥의 가능성이 없

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보조를 맞춰 경계를 지속하며 출구전략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듯 보인다. 이에 G8,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OECD 각료이사회 등에서도 출구전략

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특유의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온 결과 글

로벌 경제침체기에도 산업계의 기업경기는 유로존(euro zone)의 평균

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 2 유로존과 프랑스의 체감경기(산업 및 서비스)

출처 : The European Commission (2009)

1) 2009년 5월 트리세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세계 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출구
전략의 준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7월에 “ECB는 비상조치 도입은 출구전략을 염
두에 두고 실시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FRB은 6월 FOMC 성명을 통하여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관, “세계경제 출구전략 논
의 및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9. 10. 21.



제 1절 연구의 목적

13

그러나 프랑스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고, 대외적 대내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침체를 겪었다. 

때문에 2010년 경제 침체로부터의 회복 조짐과 그에 따른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2010년 현재,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

체가 점차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전제 하

에 출구전략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내렸고,2) 여전히 

경기부양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프랑스 가계의 소

비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하반기와 비교하여 볼 때 그다지 나

아지지 않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림 - 3 분기별 가계소비 변화

(단위 : %)

출처 : 프랑스 경제, 산업, 고용부(2010)3)

2)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9년에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확
대 재정정책으로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9-2013년 국가 재정운
용 계획’은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에서 잠재 성장률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전
망을 변경하였고, 국가 채무관리 목표치도 높아져 GDP 대비 30%대에서 40%를 초
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균형재정 달성시기도 2013
년 내지 2014년으로 연기하게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
제도(원리와 실제)”, 2010, 98-99면.

3) Christine LAGARDE, Eric WOETH,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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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이러한 미국의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

적 덜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프랑스에 있어서조차 국내적으

로는 경제 침체현상이 정부의 의지만큼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침체된 자국의 

경제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과 법제를 살펴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

리라고 기대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미국 발 금융위기는 2007-2008년에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많은 분야에 급속히 영향을 미쳤다. 원인은 물론 결과까지 미리 예견

하여 대책을 마련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학자들과 정책 입안

자 및 입법자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해 왔을 뿐이다. 각국

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집행함과 함께 국제적인 동조

를 통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서서히 그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예

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출구전략이 성공하고 경제가 충분히 회복하여 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정책과 법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

이 어떠한 입장에 있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은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20 국가 중 차기 의장국이기도 한 프랑스의 출구전

략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즉,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변화의 현황 내지 영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

여 프랑스가 선택한 정책들, 특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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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조치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 내지 입법

동향을 소개한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출구

전략의 시기와 방법을 비교하여 논의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1절 개 관

17

제 2 장 프랑스 경제현황 및 체계
제 1절 개 관

2000년대 들어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

에 편승한 모기지론(mortgage loan) 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미국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

하였다. 그러나 급상승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2004년 이후 

FRB(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 목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

리자,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의 연체율 또한 급상승하였고, 2007년 4월 

미국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서브프

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2008년 9월 그 사태의 중심

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社가 파산하면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부각되어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프랑스의 경우, 미국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이미 2001년 이래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06년 이

후 유럽 경제의 동반상승에 따라 정부재정 등에서 약간의 호전을 보

였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급기야 2008년 4/4분기에는 전기 대비 성장률 -1.4%를 기록하

는 등 194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하였고 3/4분기에

도 이 기록을 유지하면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 2장 프랑스 경제현황 및 체계

18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09년 7-9월 GDP 실적을 발표하고 실질 

GDP 성장률(계절조정 완료)은 2사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0.3% 플러

스로 집계하였다. 

그림 - 4 프랑스 실질 GDP의 변화 

(단위 : 전기 대비 %)

출처 : INSEE(2009, 2010).

수출이 1.7%로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수입(0.4%)을 웃돌았기 때문에 

외수는 실질 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0.3% 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러

한 경기회복은 주로 순수출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4)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한 상황

에 비추어 보면, 프랑스는 EU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

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5)

4) 오태현, “글로벌 경기침체 속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KIEP 지역
경제포커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11월 10일. 2면.

5) 김흥종 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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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4분기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2009년 
2/4분기

EU -0.4 -1.8 -2.4 -0.3

유로지역 -0.4 -1.8 -2.5 -0.1

독 일 -0.3 -2.4 -3.5 0.3

프랑스 -0.2 -1.4 -1.3 0.3

영 국 -0.7 -1.8 -2.4 -0.8

이탈리아 -0.8 -2.1 -2.7 -0.5

스페인 -0.3 -1.0 -1.9  n.a.

표 - 1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전기 대비 %)

출처 : EUROSTAT(2009).

수치상으로만 보면 프랑스가 유로권 가운데에서 2009년 4-6월에 비

교적 빨리 경기후퇴에서 탈출한 듯한 외관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것을 

단정 지을만한 근거는 없다. 사실상 7-9월 실질 GDP가 시장의 예상과

는 다르게 유로권 실질 GDP (전기 대비 0.4%)에도 미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진 요인은 자동차 판매 지원책(소위 스

크랩 수당)에 의해 내구재 소비가 견고했는데도 전체 민간소비가 전

기 대비 0.1%로 미미한 성과에 그친 사실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총 

고정자본투자가 -1.4%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어 국내 최종 수요(재고 

제외)의 성장률 기여도는 제로가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산지표를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지수가 9-10월 2

개월간 연속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11월에는 전월 대

비 1.1% 소폭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8.5%로서 큰 폭으로 성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시리즈 09-02.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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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고, 제조업에 국한시켜보면 생산지수는 1.6% 증가했다. 10-12월은 

스크랩 수당의 감소6) 전에 수요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각 자동차 제조

회사는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09년 12월의 설비가동률은 여전히 72.1%로 과거 최저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1981년 이후의 평균이 82.2%에 이르렀음을 

비교하여 볼 때 약 1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그림 - 5 생산관련통계

출처 : CEIC(2010).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프랑스 경제현황의 주

요 특징을 각 분야의 개별 지표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10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에서 환경성능이 높은 신차(이산화탄소 배출량 160g/
이하)로 교체할 경우 지금까지 스크랩 수당으로서 1천 유로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2010년 1월부터 그 지급액은 700유로, 2010년 후반에는 500유로로 감액되고 연말에
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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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 특징

1. 공공지출의 경기하락 억제효과

프랑스는 EU 국가 중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많은 나라에 속한다. 특

히 국가의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GDP의 30%에 이를 만큼 공공지출 

부담이 큰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으로 지목되었던 이러한 높은 공공지출이 오히려 경기가 급격하게 하

락하는 때에는 그것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보장비 지출의 

상당부분은 실업급여, 교육비 보조, 연금 및 높은 의료서비스 지출로

부터 기인하는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가 기타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7)

그림 - 6  EU 주요국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중

(단위 : GDP 대비 %)

출처 : OECD Statistical Data Warehouse(2009).

7) 오태현, 앞의 보고서,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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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 EU 주요국의 의료비 지출비중

(단위 : GDP 대비 %)

출처 : OECD Statistical Data Warehouse(2009).

2. 은행의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 크레디 리오네(Crédit Lyonnais) 은행을 국

유화 하는 등 전통적으로 자국 내 주요기업이 M&A 또는 파산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데에 주력하여 왔고, 금융기관들이 리스크에 대

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왔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프랑스도 자국 내 금

융사고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08년 1월 하순 프랑스 은행자산규모 

2위인 소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8) 은행에서 주식선물투자 손

실이 49억 유로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8) 1864년 설립되어 파리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77개국에서 은행 투자 자산관리 

분야에서 영업 중인 은행이다. 2007년 6월 말 기준 자산운융규모는 4.670 유로이며 
2007년 말 기준 12만 명에 이르는 종업원을 두고 있다. 박진호, “최근 프랑스 SG 
은행의 금융사고 내용 및 평가”, 한국은행조사국, 2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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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는 1995년 Barings은행 선물거래사고 8.6억 

파운드의 5배 수준에 이르는 것이었다.9) SG은행 금융사고 발표 이후 

SG은행의 주가 및 유럽의 주요 주가지수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금융사고 발표 당일인 1월 24일 SG은

행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고, 프랑스 중앙은행이 SG은행 금융사

고 경위를 조사하였다. 영국 및 독일 등 관련 국가에서도 SG은행과 

관련한 이상 거래의 여부 확인 및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하였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SG은행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파생상품의 위험

성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어 세제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고, SG은행 및 프랑

스 금융시장의 국제적 위상이 저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은행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산을 안정적

으로 운용하여 경기침체를 촉발시킨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

적으로 적게 받았다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9월말 기

준으로 시티은행이 104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골드만삭스가 44.4억 

달러의 순이익을 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BNP Paribas가 61.7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프랑스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평판리

스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리

하여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0)

9) 이 사고는 SG은행 직원 케르비엘(J. Kerviel)이 유럽주가지수 선물거래 관련 거액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의 계정과 암호를 도용하여 가상의 거래상대방과 

헤지 포지션을 취한 것처럼 조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박진호, 
앞의 글 참조.

10) 오태현, 앞의 보고서,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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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가계부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이기는 하기만 통계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73.3%로서 영국(152.9%), 스페인(130.9%), 독일

(93.3%) 보다 현저히 낮으며, 유로지역의 평균인 93.1% 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 8 EU 주요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2007)

(단위 : %)

출처 : Eurostat(2009).

이와 반대로 2008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저축률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11.9%를 기록함으로서 독일(11.4%), 유로지역 평균(9.9%) 및 

영국(2.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1)

11) 높은 저축률은 경기침체시 민간소비의 급속한 위축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높은 저

축률은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다. 오태현, 앞의 보고서,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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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9 유로지역 및 EU 주요국의 저축률

(단위 : 가처분소득 대비 %)

출처 : OECD(2009).

EU 주요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계부문의 저축률이 높았던 덕

분에 이것이 경기침체국면에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 10 프랑스의 저축률 (2008)

출처 : Comptes Nationaux(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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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프랑스는 개인소비가 안정적이며, 낮은 가계부채로 인해 경기

침체를 촉발시킨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그 이유는 전체 취업자의 29%가 공적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실업

급여 등 복지시스템이 타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며, 

낮은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한 가계의 구매력이 안정되어 있고, 소득

세에 대한 특별감세와 스크랩 수당 및 일시 휴가 수당의 인상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생활 지원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2009년 7-9월에는 전기 대비 0.8%의 

증가를 기록하였지만, 그 후 개인의 소비증가는 둔화세로 돌아섰다. 

이는 2009년 7-9월의 실질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0.1%의 소폭 증가에 

그친 것과 관계가 있다. 즉, 11월 가계의 공업품 소비지출은 스크랩 

수당의 효과도 있어 자동차 관련지출이 전월 대비 4.2%로 대폭 증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계소비

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 환경의 악화, 실업률의 

상승 그리고 향후 세금증가에 대한 불안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때문

에 가계의 예비적 저축이 급속하게 증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2009년 7-9월의 저축률은 17.0%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상

승하였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 폭이다. 

소비자 신뢰도 지수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뢰도가 최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복 폭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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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가계지출과 소비자신뢰도

출처 : CEIC(2010).

4. 약한 수출의존도

프랑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GDP 대비 21.0%

로, 독일(40.7%) 및 유로지역 평균(32.6%) 보다 낮다. 경제성장의 원동

력이 수출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프랑스만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며 나아가 대외수요 약화에 의하여 외부적 영향을 덜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요 수출대국인 독일이 경기침체의 심화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2.4%와 -3.5%를 

기록한 것과 대비하여 보면, 프랑스는 경제성장률 대비 수출비중이 확

연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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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2 EU 주요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2008)

(단위 : %)

출처 : Global Insight(2009).

. 부정적 특징

1. 높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프랑스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

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지나치게 적극적인 정책은 재

정적자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정부 부채의 증가와 더불어 높은 실업률

은 향후 프랑스가 경기를 회복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

로 분석된다.12)

12) 오태현, 앞의 보고서,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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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3 프랑스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추이

(단위 : GDP 대비 %)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09).

이렇게 프랑스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높은 원인은 높은 사회보

장비의 지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 및 감세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발전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즉, 풍부한 사회보

장제도가 경기침체기에 경제를 지탱하는 긍정적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개혁이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악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TV방송으로 대국민메시지를 통해 ‘연금개

혁’과 ‘세출삭감’이 2010년의 2대 과제라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적자액수는 2008년에 약 

100억 유로, 2009년에 약 250억 유로, 2010년에 약 366억 유로까지 증가

하게 된다. 이러한 개혁은 당초 2012년 연금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하여 왔지만 사실상 이를 앞당겨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13)

13) 국회사무처, “프랑스 경기 활성화 조치 : 경기부양을 위한 1000개 프로젝트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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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은 실업률

프랑스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8.2%였으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2009년 8월에는 9.6%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이

러한 현상은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0년 중

반까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적인 예로, 2009년 1/4분기에 

이미 18만 5천 9백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음에도 그 후 2/4분기에 예

상보다 높은 11만 3천 7백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없어진 것이다.

프랑스의 실업률이 EU 회원국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것은 경직적인 

고용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높은 실업률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

소 및 실업급여의 증가에 따른 정부 재정악화로 이어지면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림 - 14 EU 주요국의 월별 실업률

출처 : Global Insight (2009).

통령 특별기자회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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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9월 실업률은 4-6월부터 변화 없이 9.1%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월차 통계로 실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0월은 52,400명으

로 전월 대비 2.0%로 증가폭이 크고, 11월에도 전월 대비 0.1%인 

3,100명이 증가했다. 경기 선행지표인 실업률은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

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14) 정부 역시도 2010년 후반까지 실업률

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의 내용에 있어서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종신고용자에 대한 보

호가 우수하다. 그 결과 청년구직자의 종신고용계약은 더욱 어렵게 된

다. 더욱이 금융위기 발생 후에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일시휴가 수당이 급여의 60%에서 70%로 인상되는 등의 정부시책이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젊은 층의 고용개선이 프랑스 경제의 

큰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15)

그림 - 15 프랑스 내 청년실업률 

(단위 : %)

출처 : CEIC (2010).

14) 橋本 択摩, 앞의 논문 참조.
15) 2009년 7월 프랑스 정부는 수습실습생을 고용한 기업에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책을 실시하여 2009년 11월 현재 25세 이하의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0.9%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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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시장감독체계

. 개 요

프랑스의 금융감독기구는 우리나라와 달리 은행, 증권, 보험 등 권

역별 감독기관에 의한 개별 금융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은행

은 은행위원회(CB), 증권은 금융시장청(AMF), 보험은 보험감독원

(ACAM)에서 담당하여 왔다. 

최근의 조직 개편이 있기 전까지 영국 및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

들이 대부분 통합감독기구체계로 전환하는 추세를 취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의 이러한 체계는 다소 예외적인 예에 속하는 것

이었다.16)

표 - 2 2010 조직개편 이전의 감독체계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규정제정 재경부 재경부 재경부

자문권한

재정규정 및 

입법자문위원회

(CCLRF)

재정규정 및 

입법자문위원회

(CCLRF)

재정규정 및 

입법자문위원회

(CCLRF)

업무 및 

재무건전성 

감독

은행위원회

(CB)
금융시장청

(AMF)
보험감독원

(ACAM)

인 가

여신회사 및 

투자회사위원회

(CECEI)*)

금융시장청

(AMF)
보험사위원회

(CEA)**)

*) Comité des Etablissements de Crédit et des Entreprises d'Investissement

**) Comité des Entreprises d'Assurance

출처 : 금융감독원(2007).

1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제도, 2007. http://www.fs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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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는 EU의 금융 및 통상규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국의 금

융감독제도를 EU 전반에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28개 국가의 금융감독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프랑스어권 금융감독기구(IFREFI, Instutut Francophone 

de la Régulation Financière)를 결성하는 등 미국, 영국 중심의 국제금융

체계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17)

또한 자체적으로는 2010년 하반기에 오르도낭스(법률명령, 법령을 

개폐할 수 있게 하는 명령)를 통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 분야별로 감

독하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보다 새롭고 강력한 ‘통합’ 감독체제를 구

축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금융관련 감독기구들과 최근 혁신적으로 개편된 

조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종전의 감독체계

1. 은행위원회

은행위원회(CB, Commission Bancaire)는 1941년 6월 13일 설립된 은

행감독위원회를 대신하여 1984년 1월 24일자 여신회사의 감사 및 활

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중앙위원회는 전체 7인으로, 프

랑스 중앙은행(BDF, Banque de France)18) 총재 또는 그 대리인, 재경

17) 프랑스는 ‘앵글로-색슨식 경제모델’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자초했다고 판단, 
감독 및 규제를 강조하는 ‘유럽대륙식 경제모델’이 금융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
라고 강조하면서 유럽 및 국제금융질서의 개편에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려하고 있다. 때마침 2009년 1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재무장관회의는 유럽금
융시장의 통합감독을 위한 새로운 금융감독체제의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프랑스 빠리에 설치될 유럽증권감독기구(ESMA, 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 Authority)는 기존의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권한을 승계함과 동시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http://blog.naver.com/ottoha/10087437448 참조.

18) http://www.banque-france.fr 프랑스 중앙은행은 나폴레옹에 의해 1800. 1. 18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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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보험감독원 원장 또는 그 대리인, 기타 4인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1~2회 정기적으로 소집되고 이와는 별도로 

은행위원회와 보험감독원간의 정기회의가 최소 연 2회 개최된다. 

약 500명의 은행위원회 직원은 전원이 프랑스 중앙은행의 직원이며, 

프랑스 중앙은행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은행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인

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은행위원회의 재원은 프랑스 중앙은행에 

의해 조달되며 연간 5580만 유로이다. 

은행위원회는 프랑스 중앙은행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여신회사 및 

투자회사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은행위원회와 프랑스 중앙은

행은 각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나, 

이들 두 기관간의 법적 구분은 확실하며, 임점검사국 조사의 보고도 

은행위원회 및 그 관할 사무처로 한정된다. 또한 은행위원회는 주어

진 임무의 성격에 따른 금융기관의 모든 리스크와 경영실태에 대하여 

상시감독 및 임점검사용 검사매뉴얼 및 검사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한다 .

해 설립된 후 1993년 8월 4일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제고를 목표로 통화 및 
금융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이 제정되어 정책독립성을 확보하였다. 1998년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 유럽중앙은행과 정책을 공조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통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외환정책 수행, 은행 및 투자회사 감독 및 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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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6 프랑스 은행감독 체계도 

출처 : 금융감독원(2007).

2. 금융시장청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각 분야별로 존재하는 금융감독기구에서 전담

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을 포함하여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는 

2003년 금융안전법(LSF, Loi de Sécurité Financière)의 제정에 따라 효

율적인 금융시장의 운영 및 공정한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금융시장청

(AMF,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이 전담하고 있다. 

금융시장청은 금융 감독제도의 효율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기존

에 존재했던 증권거래위원회(COB), 금융시장평의회회(CMF), 재무관리

규율평의회(CDGF)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일원화한 조직으로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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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공정한 경쟁보장, 금융시장 안정 업무에 관하여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19) 2008년 말 현재 계약직 공무원, 파견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37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시장청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공공기관에 해당된

다. 독립공공기관은 독립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독

립된 기관이지만, 양자는 법인격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독립

공공기관은 독립행정기관과 달리 법인격을 갖고 독립성이 특히 강하

며, 그 지위는 기존의 조직과 비교할 때 프랑스중앙은행이 가진 지위

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있다. 즉, 금융시장청은 원래 독립행정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COB)와 법인격 있는 금융시장평의회(CMF)가 통합된 

것으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업무로는 공개기업 관련한 규정, 유가증권 공모관련 회사, 투

신사, 자산운용업 영위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규칙, 상장기업의 유가

증권 발행 및 상장 및 주식공개매입, 유가증권 공모 등에 대한 거래를 

감독한다. 또한 유사증권의 상장, 주식의 발행, 공개매입, 교환, 매각 

공고 시 공시자료에 대한 승인, 기타거래에 대하여 주식발행자가 작성

한 자료의 관리 및 검토를 하며 공시자료 및 기업이 제공하는 제반 

투자정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다.  

투자자의 안전 및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용을 위해 증권 불공정거래,  

금융시장청(AMF) 규정위반, 회사법, 자산운용 및 투자권유관련 규정

위반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고 150만 유로, 부당이득 취득 시 이

익의 최고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식대량보유 변동신고의무 위반 시 법

원에 제소,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 중단, 증권불공정거래, 회사법위

19) http://www.amf-france.org, Pierre-Henri Conac, Création de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AMF), Revu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n° 5, sep./oct. 2003, p. 300을 
고재종, 앞의 “프랑스의 금융규제의 동향”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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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적발 시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금융

시장청 내의 제재위원회(Commission des sanctiones)에서 조사한 결과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한 사안임이 밝혀진 경우 동 위원회는 이 사

안을 은행위원회 등 기타 금융감독기구에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

록 한다.

3. 보험감독원

보험업 관련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프랑스의 보험감독원

(ACAM, Autorité de Contrôle des Assurances et des Mutuelle)은 1997년 

이전의 우리나라 보험감독원과 유사한 조직으로서 보험분야의 감독이

나 감사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 은행위원회,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따라서 인가받은 보험회사, 재보

험사, 상호공제회사와 유럽연합 비회원국 해당분야 기업의 프랑스 지

점을 대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재무건전성 감사와 영업실태를 파악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경고, 

징계, 특정업무 정지명령 및 기타 업무제한 명령, 보험사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일시 직무정지, 인가신청 취소조치를 받는다. 금전적 징계

는 전년도 총 매출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

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민원 및 분쟁을 접수, 처리하며 조사 후 보험사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자금세탁 방

비와 테러자금 조달 예방정책도 병행한다. 

프랑스에서 감독대상 보험사는 생명(83개), 혼합형보험사(42개), 손해

보험사(286개), 재보험사(33개) 등이다. 조직은 중앙위원회 9인과 함께 

사무국 산하에 3개국, 4개부서 150명을 두고 있다.20) 

20) 보험일보, 세계 금융시장 - 프랑스, 은행·증권·보험 감독기구 분리, 200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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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조직개편 - 통합금융감독 체계

최근 프랑스는 경제선진화의 일환으로 2010년 1월 21일자 오르도낭스 

제2010-76호를 통하여 그동안 은행위원회(CB)와 보험감독원(ACAM), 

보험사위원회(CEA) 및 여신회사 및 투자회사위원회(CECEI) 등 부문별

로 나뉘어져 존재하였던 4개의 감독기구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단일 

기구, 소위 통합금융감독기구(ACP, 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를 

창설하였다.21) 이는 기존의 금융규제 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보다 효율적인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

화하고, 금융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종

국적으로 세계 경제위기 이후 신용위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하

에 이루어진 조치이다.22) 

이러한 취지는 통화 및 금융법전 법률 제612-1조에서 통합금융감독

기구(ACP)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선

언되고 있다. 이 기구는 금융시장청(AMF)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사

회(collège)와 제재위원회(commission des sanctions)로 구성되어 있다. 

위 오르도낭스는 통합금융감독기구(ACP)와 금융시장청(AMF)을 혁

신적인 두 개의 공동기구(Pole Commun)로 본다. 그리하여 통합금융감

독기구(ACP) 내에 신설되는 제재위원회는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을 감

독하는 금융시장청(AMF)내의 제재위원회와 필요시 공동조사를 추진

하는 등 정책적으로 밀접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제612-48조).

21) http://www.acam-france.fr 및 http://www.banque-france.fr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통합
금융감독기구(ACP)를 ‘신용감독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 3. 10.

22)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경제산업고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더욱 
더 효율적이고 엄격한 금융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는 노

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프랑스의 금융 규제 시스템 개혁을 본 받아 금
융규제 기구의 개혁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재
무위원회, 영국 중앙은행, 금융감독청(FSA) 등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제를 유지하
고 있으나 위험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위 연합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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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16인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직에 부

여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제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고, 행정처

분 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재절차는 이사회의 임

무이나, 그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합금융감

독기구(ACP)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국사원(Conseil d'État)

에 대하여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23) 종래부터 

지적되어 온 은행위원회(CB)의 이사회와 제재위원회의 권한상의 분리

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청(AMF)의 조직적 특성을 

부여한 것이다. 

통합금융감독기구(ACP)의 초대 위원장은 현재 프랑스의 중앙은행

(BDF)의 총재인 크리스티앙 누아예(Chriation Noyer)가 맡고 있다.

23) 고재종, “프랑스의 금융규제의 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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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출구전략에 대응하는 경제정책
제 1절 개 관

경제를 지탱하는 은행의 파산위험에 대응하는 국가 공권력의 개입

은 다양한 유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로, 국가가 어떠한 지위에서 개입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경제 

‘관리자’로서 개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화와 용역의 ‘생산자’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 국가가 재화와 용역의 ‘수요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둘째로, 개입의 내용에 따라 은행의 

위험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은행에 재정을 ‘다시’ 지원하는 금액

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은행의 자본을 재평가(recapitalisation)

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개입을 하던 간에 이는 국가의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래로 30년 만에 재정시스템의 분야에서 그 

활동이 강화된 것이다.24)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고, 그 결과 

2009년에는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저점을 통과하였고, 

2010년에 이르러서는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즉 -0.2%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격

적인 경제회복은 적어도 2010년이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25) 

24) Sophie Nicinski, "Le 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RFDA, 2009, n° 2, p. 280.
25) 오태호, 앞의 보고서, 9면. 김흥종, 앞의 보고서, 65면은 2010년에는 0.9%~2.4%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주요 기관이 전망하는 프랑스 경
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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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7 프랑스 경기 체감지수 

출처 : INSEE(2009).

경기선행지표들이 최저점을 지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인

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여건 자체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 하에 프랑스 정부는 경제전망 외에 

재정전망도 변경했다. 즉,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09년에는 7.9%, 

2010년에는 8.2%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경제 전망의 상승폭에 

대한 수정으로 재정 전망도 변경 전(2009년 8.2%, 2010년 8.5%)에 비

해 큰 폭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전망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IMF -2.4 0.9 1.8

Global Insight -2.3 1.1 1.3
EIU -2.3 1.2 1.4

OECD -2.3 2.4 1.7

표 - 3 주요 기관별 프랑스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출처 : IMF(2009. 10); Global Insight(2009. 11); EIU(2009. 10); OECD(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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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한다는 ‘유럽안정성협약’의 목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2009년 11월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삭감 일정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준수기한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에는 12월 2일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럽위원회의 당초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영업세의 개혁으로 기업에 대한 감세가 2010년 1월부터 시행

되었고,26) 탄소세 부과는 7월로 연기되었다.27)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

령이 과세부담의 증가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한 것을 보면, 프랑스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억제하는 것은 여전히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프랑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재정 감축 회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은행의 파산으로 붉어진 글로벌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가 집행하였던 조치들 중에서 가장 핵심

적인 것은 소위 “1000개 프로젝트”(1000 projets)라는 경제 활성화 계

획 내지 경기부양책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이다. 

26) 영업세(taxe professionnelle)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4대 직접
세 중의 하나로서(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과세수입의 50%를 차지한다), 1975년 7월 
29일자 법률 제75-678호에 의해 창설되었다가 2009년 2월 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
로 폐지되었다. 2010년 예산법률은 영업세를 기업의 부동산 분담금(CFE)과  부가
가치 분담금(CVAE)으로 구성되는 지역경제부담금(CET, Contribution Économique 
Territoriale)으로 대체하였다. http://www.impots.gouv.fr 

27) 탄소세(taxe carbone)는 원래 2010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휘발유 등 화
석연료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7유로의 과세가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대규모 사업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제상의 평등이 현저하

게 손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사
업소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7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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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라는 목적을 가진 이러한 정책의 법제화는 

2009년 1월 30일 의회에서 인정되었고, 곧이어 2월 2일에 확정 발표되었

다. 이에 우선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DEXIA 캐피탈에 개입하여 3천 2백억 유로 내

에서 은행이 대출하도록 보증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총 6개의 시중

은행에 215억 유로가 투입되었고, 국가는 그들의 활동 및 리스크를 완

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보험업자들에 대하여도 보증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기업에 대하여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졌

다. 즉, 220억 유로는 프랑스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

업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자동차 제조기업의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 2절 경제 활성화 정책

. 개 요

프랑소와 필롱(François Fillon) 국무총리는 2009년 2월 2일 리옹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8년 12월 4일 두애(Douai)에서 발표했던 경제 활

성화 계획(Plan du relance de l'économie)28) 즉, 경기부양책을 담당하게 

될 국토 정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간 위원회(CIACT, 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et de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를 구성

하였다.

이 위원회는 특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나누어, 2009

년부터 집행할 것으로 준비한 1000개 사업을 레지옹(Région, 광역자치

28)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에 투자(l'investissment)로써 대응한다”고 하면
서 “사업자로서의 국가, 투자자로서의 국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투자에 대한 노력은 말 그대로 私(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고용 및 사회연대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Sophie Nicinski, op. cit.,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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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권역) 전체에 배분하였다. 각 레지옹은 2009년 이러한 사업에 할

당된 기금을 적어도 4분의 3은 집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집행에 대한 영향은 경제활동, 고용 및 지역경쟁력 등의 

분야에 있어서 두루 나타나게 될 것이며, 교통 기반시설, 고등 교육 

및 연구, 국유 부동산 문화유산, 주거 및 도시 리노베이션 나아가 보

건에 관계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지원 내지 투자가 소위 ‘환경 그르넬(Grenelle de 

l`environnement)’29)이라 불리는 녹색성장의 다이나믹한 집행 속에서 

완전하게 발현될 것이라는 점이다.30) 

그림 - 18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증가비율   

출처 : Viziaprog relance, information reprises selon leur date de saisie dans 
Presage ou Viziaprog.를 Ministre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e 
la misa en oeuvre du plan de relance, Rapport au Parlement sur la 
mise en oeuvre du plan de relance de l'économie, premier trimestre 
2010, p. 11에서 재인용.

29) 환경 그르넬이라 함은 프랑스의 녹색성장에 관한 법과 정책을 말한다. 자세한 것
은 김현희, 프랑스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2010. 7. 참고.

30) 프랑스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0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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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금액

기업의 유동자산 촉진

R&D 세액공제 금액 상환 3,8

회사 재정적자 후 이월 상환 1,8

부가가치세의 월 상환 3,6

투자에 대한 가속 상환 0,7

국가 정부조달에 대한 선 납입 1,0

경제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국가-레지옹간의 계약(CPER, Contrats de projets Etat-Régions)

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는 지원을 통한 개입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그 집행이 매우 ‘신속하

게’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경기 활성화 계획의 규모는 265억 유로로서 이는 프랑스 GDP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 중 114억 유로는 기업의 재무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지원에 사용되고, 111억 유로는 경제활동 및 고용과 

주거 및 사회연대를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개입에 집행되며, 나머

지 40억 유로는 철도 에너지 등 국가 기간시설을 현대화하고 발전시

키기 위하여 대규모 공기업에 대한 지원에 투입된다.

이러한 계획은 2009-2010년의 경제활동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5-10년의 지원계획을 2년 내로 단축한 것이다.31) 

표 - 4 경제 활성화 계획의 지원 분야와 할당 금액

(단위 : 10억 유로)

31) 국회사무처, “프랑스 경기 활성화 조치 : 경기부양을 위한 1000개 프로젝트와 대
통령 특별기자회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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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위시설 제공자에 대한 채무 지급 0,5

소계 11,4

국가의 개입

공적 지원 특별 프로그램 4,0

경제활동 및 고용에 대한 특별지원 2,0

주거 및 사회연대를 위한 특별지원 1,9

부가가치세 보상기금(FCTVA)의 1년 선 납입 2,5

무이자 대출 증대 0,6

소계 11,0

복지행정의 지출 (탁아소, 노인요양시설 등) 0,1

공기업에 대한 지원

프랑스 전력공사 2,5

프랑스 가스-수에즈 합병공사 0,2

파리 교통공사 0,4

프랑스 철도공사 0,3

프랑스 우정공사 0,6

소계 4,0

총계 26,5

출처 : CIACT(2009). 

이러한 재정 개입 정책은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의 집행을 촉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추가적인 목표로 하며, 2008년 12월 19일 

장관회의의 심사를 거친 데크레(Décret)와, 2008년 이후에 수립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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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법률의 제 개정, 공 사부문의 건설 프로그램 촉진 법률 등을 통

하여 규정될 것이다.32) 

경제 활성화 계획은 경제활동 및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l'investissement) 내지 지원에 초점을 둔다.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부터 25억 유로에 해당하

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보상기금(FCTVA)으로부터 상환 받게 된다. 

. 주요 내용 

1.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 지원 

(1) 공공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 개입의 가장 우선적인 순위에 속하는 

것으로, 총 149개 기반시설의 사업 집행에 8억 7천만 유로가 지원된

다. 이 중 4억 유로는 도로망의 리노베이션 내지 현대화에 사용되고, 

3억 유로는 철도망 개발사업의 가속화에 사용되며, 1억 7천만 유로는 

하천망 및 항구의 유지 및 현대화 활동에 사용될 것이다. 나머지 3천

만 유로는 농업 경영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집행된다.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 투자 프로그램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국도의 관리 개선 및 도로 현대화 

- 철도망의 안전화 및 개발 촉진 

- 하천 및 항만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 촉진 

- 해외 영토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32) http://actualites.relance.gouv.fr/pdf/CIACT_020209_CartesTransport_OUT.pdf 경제 활성
화 계획은 유럽계획위원회가 2008년 12월 11~12일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경제 활
성화를 위하여 집행 승인을 받은 2천억 유로(유럽 GDP의 1.5%)와 같은 맥락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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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비 및 발전기금(FNADT)을 통한 공동 재정지원 가속화 

- 농업 경영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 정신병원을 안전화하고 난치병 환자를 위한 관리시설 공급 증대 

-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장애 노년층을 위한 의료시설 지원 확대 

- 대규모 공기업(프랑스 전력공사, 프랑스 가스공사, 파리 교통공사, 

프랑스 철도공사, 프랑스 우정공사)에 대한 특별 지원

(2) 고등교육 및 연구

고등교육 및 연구 사업에 지원될 금액은 7억 3천 1백만 유로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2개 캠퍼스 사업(Opération Campus)의 출범 및 학교사업을 위해 

체결되는 시설법인 간의 파트너쉽 계약 강화 

- 10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과 15개 대규모 연구 기반시설, 10개 

연구센터 사업의 재정확보 및 개발 가속화 

- 국가-레지옹 간 계약(CPER) 체결을 활용하여 2007-2013년에 집행

할 80개 프로젝트의 가속화 권장 

- 일반 시설의 안전 및 장애인에 대한 접근 가능성 개선 

- 해양 선박의 리노베이션 

- 나노기술에 대한 지원

(3) 문화유산

문화유산과 법무 및 국방관련 부동산의 리노베이션을 목적으로 6억

2천만 유로가 지원된다.

- 70개 이상 대규모 문화유산과 50개 이상의 성당 복원 

- 법무부에 속하는 문화유산, 즉 163개 교정시설의 리노베이션 사업

과 40개 재판소의 접근가능성 확보

- 문화부 프로젝트 및 역사적 기념물의 유지 복원 지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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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규정 개정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한 방위시설 개선 

- 국유 건물의 리노베이션 및 황폐화된 공업 단지의 오염제거와 재

개발 시범사업 전개

(4) 지방자치단체 

2009년 실제 사업비용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납입되는 2008년 부가가치세 보상기금(FCTVA)으로 25억 유로

가 할당된다. 

그리고 80억은 프로젝트의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사 파

트너쉽 프로젝트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예컨대 고속

철로의 설치 및 관리,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시 내 대중교통 개발 등

을 위하여 저축 및 공탁금고의 기금(fonds d'épargne de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으로부터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5) 해외 영토

해외 영토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기금 및 프로젝트 계약 등을 통하

여 1억 3천 5백만 유로가 집행될 것이다. 

2. 경제활동 및 고용에 대한 특별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활동으로서 중소기업지원청(OSEO Garantie)

에 5억 7천 5백만 유로를 지원한다. 그 중 2천 5백만 유로는 상인 및 

장인 등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청(SIAGI)에, 7천만 유로는 소규모 기업

의 고용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경제협력을 위하여 부분적 실업보상을 인상하고, 해고된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개인에 대한 개별협약을 통해 양질의 지원이 집행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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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및 사회연대를 위한 각별한 노력

2년간 10만 가구의 임대주택 건축 및 건설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에 

3억 4천만 유로가 할당되었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Pass-Foncier”33)

를 실현하도록 국가의 특별하고도 보충적인 지원으로 5천만 유로가 

집행된다. 무주택자(primo-accédants)의 주택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하

여 무이자 대출을 두 배로 확대한다. 전국적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

(PNRU)의 집행은 보충적으로 3억 5천만 유로가 집행될 때까지 가속

화할 것이다.

에너지의 불안정에 대비하고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하여 주거개선청

(ANAH)에 추가적으로 8만 가구에 1억 유로를 지원하며, 재정적인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의 공동소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5

천만 유로를, 그리고 주거개선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하여 5천만 유로

를 지원한다.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Parc d'hébergement)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

여 8천만 유로가 지원되고, 특히 오래된 임대주택 또는 숙소에 대한 

조치로서 5천 3백만 유로가 사용될 것이다.

적극적 연대상여금(PSA, Prime de Solidarité Active)으로서 일정한 조

건에 따라 저소득 3백 8십만 가구에 7억 6천만 유로가 조성될 것이며, 

이는 가구 당 20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34)

33) Pass-Foncier라 함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택비
용의 1%를 국가와 사회가 파트너로서 소유하는 대중적 접근조치이다. 이를 통하여 
서민은 가정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6십만 유로를 초과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다
양한 공적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Pass-Foncier는 주택 재매입 및 불의의 사
고로 인한 거주지 마련에도 적용될 수 있다. 

  http://www.logement.gouv.fr/IMG/pdf/pass_cle5134b1.pdf
34) http://www.impots-utils.com/le-gouvernemenrt-1000-projets-pour-le-plan-de-relanc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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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차원의 경제 활성화 계획

경제 활성화 계획은 공적 지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

럽차원의 활성화 계획에 근거를 둔다.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서 구

조적 기금이 형성되며, 이러한 기금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장관

의 예산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강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국가의 지원이 (기업을 위한)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기

금(FEDER, Fonds Européen de Développement Régional)의 대규모로 유

동화할 수 있도록 그 지원체계를 유연하게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 3절 재정 건전화 정책

. 개 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 나라 중의 하나이다. 국

가의 행정적 역할이 특별히 강조되고, 경제는 공권력과 구조적으로 또

는 물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재정 

관리의 프랑스 특유의 방식, 국가의 우월적 지위 및 권력의 계층성, 

산업적 혹은 상업적으로 중요한 공공분야의 존재, 사회보호에 있어 결

정시스템의 독특한 특징 등은 프랑스에서 국가와 사회, 정책과 경제 

및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35)

프랑스에서 재정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이라는 큰 세 개

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은 고유한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다. 예

컨대, 국가에 관한 재정법의 개혁이 “재정조직법”36)이고, 지방자치단

35) 권세훈 전훈, “주요국 재정법 분야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
숍자료, 2010. 4. 9. 71면 이하.

36) 프랑스의 재정조직법률(LOLF,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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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재정 자율성과 관련한 지방 재정의 개혁이 2004년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자율에 관련된 조직법”이며, 사회보장 영역과 

관련한 것이 2005년에 개정된 “사회보장 재정조직법”이다. 

이러한 3섹터의 부분적 접근과 전반적인 전망으로 국가 전체의 재

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37) 즉, 2008년 헌법 개정으로 공공재정에 

관한 규정 제34조가 신설되었는데, 공공재정을 1년이 아닌 다년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프로그램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다년간의 지

침은 공공행정의 회계균형이라는 목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서 다

년간 재정계획이 법제화된 것이다.38)

프랑스 의회는 2009년 2월 9일자 법률 제2009-135호로서 2009-2012

년도 공공재정 운용 프로그램 법률을 의결하였다.

. 주요 내용

1. 재정지출 통제를 통한 재정 건전성 추구

프랑스는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통제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공공지출의 감

소가 국민 부담을 낮춰 궁극적으로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노령화 인구증가로 인

및 재정의 구조를 결정하는 법으로서,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의회 승인범위의 강화
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37) Michel Bouvier, Finances publiques, 9e édition, L.G.D.J., p. 299 s.; Alain Lambert, 
Dette publique : discours de la méthode, RFFP, n° 100, L.G.D.J., p. 15. 

38) 종래 프랑스 예산구성의 기본원칙은 단년주의(la règle de l'annualité budgetaire)로
서 예산을 법률과 같은 형식으로 수립하고 변경하고 결산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예산 단년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 다년간 공공재정계획은 유럽연합 이사

회와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원국의 중기재정 운영목표를 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럽연합과의 관계 뿐 아니라 프랑스의 공공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정

착되어 가고 있다. Michel Bouvier, op. cit.,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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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지출 증가를 감안하여 관련제도의 개혁을 통한 균형 재정수지

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최근 이러한 재정지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2009-2011년 다년도 예

산안은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부문에서 지출증가율을 물가상승률 대

비 +1.1% 범위 내로 조정한다. 이는 다년도 예산 프로그램체제의 도

입으로 실행하게 된 것이다.

2009년 예산을 살펴보면, 재정지출 통제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

의 지출내역이 2008년과 유사하다. 국방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

(2009-2013년까지 연간 약 6억 유로 증액)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경제

위기가 발발하는 바람에 2009-2013년의 국방비 지출은 동결된 것이다. 

2. 헌법 개정을 통한 다년도 예산제도의 법제화

프랑스 5공화국 헌법은 1958년 제정되어 그동안 24차례에 걸쳐 부

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개정은 헌법 중 89개 조문의 절

반가량을 현대화하는 대대적인 것이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이후 

2008년 7월 발라뒤르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위원회를 설치

하고 개헌안을 마련하였으며, 7월 21일 양원 합동회의는 제5공화국 제

도를 현대화하는 2008년 7월 23일자 헌법 개정안 제2008-724호를 통

과시켰다. 

다년도 재정계획의 법제화와 관련된 헌법조항은 제34조와 제70조로

서, 전자는 프로그램 단위의 다년도 재정계획의 작성을 의무화하였으

며, 후자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39)로 하여금 정부에 대해 공공

39)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는 헌법 개정 전의 경제사회위원회(CES)를 재편한 기
구로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의회에 자문하는 위

원회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조직법률로 정하고 정원은 23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재편 이전의 경제사회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자유직업대표, 
농업신용조직 및 협동조합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앞의 보고서, 36면.  



제 3절 재정 건전화 정책

55

재정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 프로그램법률안과 모든 경제 사회 환

경관련 다년도 재정계획 및 프로그램법률안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하

였다.

다년도 재정계획은 2009년 예산편성부터 적용되었는데, 2009-2011년도 

재정계획은 2008년 7월 국가 재정방향 설정안(DOFP, Débat d'Orientation 

des Finances Publiques)에서 제시되었으며, 2008년 공공재정프로그램법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으로 통합되고, 사회 전 

부분의 개혁을 위한 공공정책 개혁보고서(RGPP, 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를 통하여 재정,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 업무 현

황은 물론 각 조직의 역할과 실적,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

혁하는 작업이 함께 추진되었다.40)

프랑스 다년도 재정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프로그램법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해진 지출

한도 내에서 국가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3개년 내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다. 즉, 2009년에는 업무에 따른 총 예산 내에서 2010 

예산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을 수립하며, 이때 2011년에 대한 

다년도 재정계획은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0년-2012년 재정계획

은 수립하지 않는 것이다.41) 2010년에는 2011년 예산안의 임무와 프로

그램의 상한을 정하고, 다음 다년도 예산안인 2011-1013년 재정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게 된다.

40)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하기 위해 공공정책의 질을 개선하고 재정지
출을 검토하며, 총 공무원 수의 감축을 목표로 공무원 자연감소(퇴직자) 중 일부분
만 충원하여 약 300억 유로를 절감할 것을 예상하며, 행정비용 약 200억 유로를 절
약하고, 지방 정부의 중복기능을 검토하여 축소하는 등에 관한 사항도 이에 포함되
었다.

41) 한국조세연구원, 앞의 보고서,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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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9 다년도 재정계획의 예산반영 및 수정절차

출처 : http://www.peformance-publique.gouv.fr

2008년 9월 18일 금융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비난하면서 은행규제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었던 니콜라 사

르코지 대통령은 금융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기업주를 위한 자본주의

를 장려할 것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금융위기로 불안해 하는 프랑스 국

민들을 최대한 안심시키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는 프랑스도 미국 발 

금융대란에 노출되어 있고 정체 모를 불량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여 자국의 실물경제를 침체시킬지 모른다는 위험

한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등 시장지향적 개혁을 멈추지 않고 지속

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를 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반대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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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 은행의 자본 확충에 400억 유로 지원

은행차입

보증

- 경제재정금융기관(SFRE)이 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을 은행
에 대출하고 SFRE의 자금조달을 국가가 보증 (총 보증규모 
3,200유로)

예금보장 - 현행 예금보장한도(1인당 7만유로) 유지 (필요시 상향조정)

기업자금

지원

-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220억 유로
- 은행지원 시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요구

국제협력

강화

- EU Mini-Summit 개최,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유로그룹 정
상회의 주도

- 미 불 EU 정상회의에서 G20 개최 결정

금리인하
- 유럽중앙은행(ECB)은 2차에 걸쳐 약 50bp씩 기준금리 인하

(4.25% 3.25%)

경기

부양책

- 기업지원 목적의 ‘투자전략기금’(200억불) 설립 추진
- 투자확대를 위해 영업세 한시적 폐지

의 희생이 된 탄소세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에도 힘을 실

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42)

제 4절 추진 현황 

. 경제 활성화 정책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프랑스가 취하였던 

다양한 경제 관련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 5 2008년 프랑스의 금융위기 초기 대응책

42) 프랑스 주요 일간지(LE MONDE, LES ECHOS, LE FIGARO),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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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까지 경제활동에 1750억 유로 투자
- 자동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및 재정지출 확대 등 

190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 검토

기 타
- 은행의 대출 축소를 감시하기 위한 신용조정관 설립
- 10만개의 국가 지원 일자리 창출 (09년 총 33만개 목표)

출처 : 국회사무처(2008).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0개 프로젝트’라 불리는 본격

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2009년 1월 29일 이러한 연금

개혁과 세제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부양책에 반대하면서 임

금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대규모 연대파업이 있었다. 

이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년 2월 5일자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당

시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계획과 더불어 신규 지원 및 감세조치를 

단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중 주요한 것은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

체가 부과하여 왔던 영업세(Taxe professionnelle)를 폐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프랑스 영토 내에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업세의 

폐지는 연간 80억 유로 가량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감소분은 탄소세 및 다른 유형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

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의 보너스 포기를 제안

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급여를 제한하며, 

법정 최저임금(SMIC)을 동결하도록 하고, 실직수당 및 보육수당 등 

가족복시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

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 추진만이 경제위기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진행 중인 개혁들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

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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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 프로젝트의 발표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침체 대응방식에 항

의하는 1월 29일의 대규모 총파업 등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서, 프랑스 정부의 급박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당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 시에 발

표한 영업세의 폐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사회당 대표인 

막띤 오브리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노 사 정 회의를 2월 18일로 연

기한 것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의 생활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라고 비난하였다.43)

이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년 6월 경제위기 극복 및 위기 이후를 

위해 정부의 지원금 확보를 위한 국채발행계획을 다시금 발표하고,44) 

11월 국채준비위원회가 검토해왔던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 

pour l'Avenir)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45)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조치

이다.

이 보고서에서 국채위원회는 프랑스의 미래 신성장동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7개 분야 17개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43) Le Monde, 2010. 2. 6.
44) 국채발행을 위해 국채위원회(Commission sur le grand emprunt)가 구성되었으며, 
프랑스 좌 우파 출신의 전직 총리인 알렝 쥐뻬와 미쉘 로까르 2명이 국채위원회
의 공동위원장에 임명되었다.

45) 국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원 자금을 GDP의 1.8%에 해당하는 350억 유로로 
정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기관이나 정부부처를 신설해 100% 미래지원에만 지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원자금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350억 유로 중 130억 유로는 1년 
전 금융위기 시 프랑스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지원해 준 융자금 상환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220억 유로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국채발행은 2010-2011년에 걸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350
억 유로의 지원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220억 유로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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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분야별 

예산

프로젝트 

예산
프로젝트

고등

교육 

및

연구

혁신

16.0

10.0
1. 5-10개의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을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기관 및 대학교로 전환

2.0
2. 세계적 규모의 혁신 캠퍼스 신설, 공동연
구 결과의 상품화, 파트너 연구 지원

3.5
3. 연구설비 지원, 교육혁신 지원, 프랑스 
내 연구활동 강화

0.5
4. 고등교육 진학 평등화 장려,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진작

혁신

중소

기업

2.0
0.5 5.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5 6. 혁신 중소기업 설립 및 사회혁신 장려

생명

공학
2.0

1.0 7. 농생명과학 혁신

1.0 8. 건강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강화

무탄소

에너지 

및 

효율성

3.5

1.5 9. 무탄소 에너지 기술 및 재활용 경제개발

1.0 10.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연구소 설립

1.0 11. 미래형 핵기술 개발

미래

도시
4.5

2.5 12.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2.0 13. 서민아파트 열 효율성 제고 가속화

미래형

기동성
3.0

1.0 14. 미래 자동차 개발

2.0 15. 우주 및 항공산업 개발

표 - 6 미래를 위한 투자에 있어서 분야별 예산안

(단위 : 1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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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분야별 

예산

프로젝트 

예산
프로젝트

디지털

사회
4.0

2.0 16. 초고속 디지털화 가속

2.0 17. 혁신적 디지털 콘텐츠 및 용도개발

출처 : Commission sur le grand emprunt(2009), Investir pour l'Avenir.

그 후 2009년 11월 5일 프랑스 정부는 은행 임직원의 과도한 보너

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규 임금 이외

의 다양한 보너스를 직접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4

년간 보너스의 최소 60%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현금보다 주식의 형

태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2만 7천 유로를 초과하는 은행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

르코지 대통령은 은행세46)를 통해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사들의 과

도한 위험투자와 무책임한 경영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재정 건전화 정책

프랑스는 세입에 비해 지출 수준이 높아 20년 넘게 재정적자 상태

를 지속해 오고 있다. 경기부양책 및 자동 안정화 장치의 작동으로 

2009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5.6%에 달할 전망으로서, GDP 대

46) 은행세(bank levy)란 은행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2010년 1월 미국의 버
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들에 대하여 그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소위 ‘오바마稅’라고도 불린다. 은행세 문제는 지난 토
론토 정상회의에서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은행세 징수와 사용 등에 대해 국가별로 

이견이 크다. 예컨대 유럽의 독일·영국·프랑스 3국은 은행세 도입을 기본적으로 지
지한다. 다만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세의 용도를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
소하기 위해 손쉬운 세수확보 수단으로서 인식하여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사용하자

는 입장이지만, 독일은 은행세를 거둬 향후 위기발생시 납세자들의 돈을 이용하지 
말고 이것을 은행구제에 쓰자고 제안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경제, 201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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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8년에는 67.3%에서 2009년에는 73.9%로 그리

고 2010년에는 77.5%로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로 인하여 국가가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 상황

에 놓이게 되며 이것이 곧 부채로 누적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

고 있다.47) 

이러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프랑스 정부는 세금 

증가와 같은 장기적인 방법 보다는 공공지출의 효과를 개선하고 구조

적 개혁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48) 많은 선진

국들이 행정근대화를 추진하고 재정을 개혁함으로써 부채를 줄이는데 

성공한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이다. 

표 - 7 프랑스의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

경제전망 2008 2009 2010

GDP 성장률 0.7 -1.8 / 1.5(*) 0.4 / 1.0(*)

소비자물가지수(CPI) 3.2 0.8 1.5

실업률 7.8 9.8 10.6

47) 이러한 부채는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snowball 효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한국조세
연구원, 최근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및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 2009. 6. 1. 31
면.

48) 참고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을 가시화
하자는 데에 합의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3년까지 선진국의 재정적자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 정부 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
는 데에 전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AFP, DP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타
협안은 G20 국가 모두가 성장위주의 예산을 줄이고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세계일보, 2010. 6. 27. “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으로 감축” 성장
위주 예산 축소 국내소비 촉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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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제2차 추경 예산법안 
결정시 재정전망

(2009년 3월 기준)
3.4 5.6 5.2 4.0 2.9

재정전망 2008 2009 2010

재정수지(GDP 대비) -3.4 -5.6 -5.2

재정지출 증가율 1.2 3.2 0.5

부채 (GDP 대비) 67.3 73.9 77.5

(*) : http://www.budget.gouv.fr (2009-2010 거시경제전망 및 2009-2012 중기

재정계획) 

출처 : EU Commission(2009).

프랑스는 재정 건전화의 목표를 다소 완화하면서도 다년도 재정계

획 제도의 법제화 등 지출통제 강화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

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명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로서 2007년 

11월에 공표된 2007년 안정화 프로그램에서는 2012년까지 정부의 재

정수지 균형달성을 위해 중기 재정운영 목표로 설정하였고,49) 이후 

2012년 재정수지를 균형에 가까운 0.5% 적자로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

를 다소 완화하였다. 

2009년 제2차 추경예산법안 결정에서는 2012년 재정수지/GDP 비율

을 2.9% 상향 전망하여 재정 건전화 목표를 추가적으로 수정하였다.

표 - 8 2009년 제2차 추경 예산법안 결정시의 재정전망

(회계연도 : 1월-12월, 단위 : GDP 대비 %)

49) 안정화 프로그램은 EU협정에 근거하여 EURO 참가국은 매년 경제 재정의 전망,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데서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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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07년 안정화 프로그램 
(2007년 11월 기준)

2.3 1.7 1.2 0.6 0.0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2007).

그리고 예산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7월 헌법 개정을 통해 예

산법안의 제출과 동시에 다년도 재정계획50)을 법제화시켜 2009년 예

산편성부터 적용하였다. 

50) 다년도 재정계획은 향후 3년간의 프로그램(1개 또는 복수 부처와 관련된 특정 공
공정책에 이바지하는 지출의 집합을 말한다)별 세출상한을 설정하고, 계획기간 중
에 동 상한은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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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정 및 금융 관련 법제
제 1절 개 관

현재 프랑스에는 미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이를 대비하

기 위하여서 특별히 수립된 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도 프랑스 경제상황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고, 주변국과의 관계 및 일부 국내 금융사고 등으로 간

접적인 영향을 받아 이미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되

어 왔다. 이에 침체된 경기를 현재보다 더 ‘충분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수정하는 때에 경제 활성화에 보다 큰 비

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국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2009년에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

용되는 특별한 형식의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는 것은 경제 

전방에 관한 문제를 정부와 의회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접적으

로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유럽연합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서 합의된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실현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2008

년 헌법 개정을 거쳐 2009년 2월 9일 “2009-2012년 공공재정 프로그

램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 형태의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 재정 프로그램 법률에는 계획기간 동안의 국가부채 

규모, 총지출 증가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단위별 지출한도 등 

주요 재정지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국회제출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한계나 국가부채규모 등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

는 우리의 경우와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51)

51) 김도승,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프랑스 공공재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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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프랑스의 경제와 관련되는 다양한 법령의 체계와 함께, 

특히 현재의 위기상황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활성

화 정책 또는 안정화 정책을 법적 측면으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제 2절 관련 법제의 체계

. 유럽 안정성장 협약

유럽 안정과 성장 협약(Pacte de stabilité et de croissance)은 유럽연합

의 모든 가입국들로 하여금 국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며, 개별 회원국의 누적된 국가부채 역시 국내총생산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위 “재정안정성 협

약”을 말한다. 

이 협약은 1992년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회원국의 정상들이 

유럽통화 공동체에 가입하고 유로화를 도입하려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일정 한도의 공동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것으로부터 유래하며, 

1997년 네덜란드에서 체결된 이른바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하여 회원

국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률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안정성장 협약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평상시

에는 균형 있는 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정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재정위기 등 비상시에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켜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장 협약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이 이미 

단일 국가의 단순 연합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 경제체제를 갖춘 

복합기능 공동체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에 가입

되어 있는 국가가 이 재정안정성 협약을 어기고 국가재정을 늘려 적

획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10. 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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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재정적자 변화

정부부채
2008 2009

벨기에 1.2 5.9 97.2

독일 0.0 3.4 73.1

그리스 7.7 12.7 112.6

자재정을 유지하게 되면 인접 국가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재정안정성 협약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일부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

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미 명문화해 두었는데, 만일 

특정 국가가 재정안정성 협약을 어겨가면서 산업보조금 등을 확보하

게 되면 연합 내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 경쟁력은 그만큼 악화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2005년 현재까지 이러한 안정성 협약은 쉽게 지

켜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특히 독일의 경우나 프랑스의 경우는 

양국 정상들이 재정안정성 협약에 대해 큰 반발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둘만의 공동 조치를 취하기로 이미 2004년 말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의 충당도 문제였지만 

유럽의 공동 통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원했던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고, 프랑스는 사회당 정권의 정책실패의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적자의 규모가 커졌던 이유 때문이

다. 때문에 이들 양국은 적자재정을 통해서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했지만 재정안정성 협약의 규제에 묶여 원활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표 - 9 EU 주요국의 재정적자 변화 및 정부부채

(단위 :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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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재정적자 변화

정부부채
2008 2009

스페인 4.1 11.2 54.3

프랑스 3.4 8.3 76.1

이탈리아 2.7 5.3 114.6

네델란드 -0.7 4.7 59.8

포르투갈 2.7 8.0 77.4

덴마크 -3.4 2.0 33.7

스웨덴 -2.5 2.1 42.1

영국 5.0 2.8 41.3

EURO 16개국 2.0 6.4 78.2

EU 27개국 2.3 6.9 73.0

주 : 마이너스(-)는 재정수지 흑자를 의미

출처 : EU Commission(2010).

다만, 재정 운용은 개별 회원국의 고유권한 영역이어서 회원국마다 

각각 다른 운용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는 고질적으로 

취약했던 개별 정부재정이 금융위기로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평

가된다.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통화정책과 달리 조세 등 재정정책

은 유로지역의 재정 관련 수렴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 회원

국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8년과 2009년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들이 재정 및 경

제위기에 처하면서 기존의 안정협약상의 위기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게 

되었고, 특히 그리스 사태를 맞이하여 그 필요성이 급박하게 대두되었

다.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 정상들은 2010년 5월 9일과 10일 브뤼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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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긴급회동을 갖고 유로존은 물론 유럽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

한 구제금융 장치를 마련하였다.52)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 누적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되어 왔었다. 이러한 

연쇄적인 현상은 유럽회원 개별국의 문제가 아닌 유로지역 전체의 문

제로 귀착된다. 

프랑스는 2010년 6월 12일 유럽 각국의 긴축안에 동참할 것을 발표

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450억 유로 규모의 

예산 삭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올해 국내 총생산의 8% 까지 증가

한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유럽연합의 안정성장 협약의 합의기준인 

3% 이내로 낮추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프랑소아 필롱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모

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53)

. 헌 법

프랑스에서 공공재정에 관한 부분은 공법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

다. 이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조직 등이 헌법이나 행정

법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이다.54)

프랑스에서 재정 및 금융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우선 

헌법과 법률에서 찾을 수 있으며, 프랑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적 가

치를 인정받은 1789년 인권선언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

52) 그리하여 그리스는 물론 다른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긴급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
우에는 4천 4백억 유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추가로 600억 유로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도 이와 별도로 2천 5백억 
규모의 지급보증을 예상하고 있다. 김성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 2010. 10. 8.

53) 사실, 프랑스가 재정적자를 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긴
축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n, 2010. 6. 13. 

54) Paul Marie Gaudemet et Joël Moliner, Finances publiques, Tome 1, 6e édition, 
Montchrestien, 1992,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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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5) 그리고 재정조직법률(LOLF)에서 재정법의 법적 구조를 결정하

는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요컨대, 프랑스 재정법률의 체계는 헌법을 이념적 규범적 최상위체

로 하며, ‘재정의 헌법’이라 불리는 재정조직법률(LOLF) 아래에 예산

법률(LF), 수정예산법률(LFR), 결산법률(LR) 등 개별적인 예산법률로 

구성된다. 이들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매년’ ‘법률’의 형

식으로 제정된다. 예산법률, 수정예산법률, 결산법률의 주요 내용은 뒤

에서 언급한다.

2008년 7월 23일 개정된 헌법에 있어서 재정 및 금융에 관한 주요 

조문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제34조 

“ 재정법률은 조직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그 유보조항에 따라 국

가의 재원과 부담을 정한다. 프로그램법률은 국가활동의 목적을 정

한다. 공공재정의 다년간의 방향설정은 프로그램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다. 공공재정의 다년간의 방향설정은 공공행정의 회계균형이라는 목적

에 포함된다. 이 조항은 조직법률로 구체화되고 보완될 수 있다.”

제47조 

“의회는 조직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법률안을 의결한다. 

(이하 생략)”

제47-1조  

“의회는 조직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법률을 의결

한다. (이하 생략)”

제70조  

“정부와 의회는 경제, 사회 또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재정의 

55) 1789년 인권선언에 있어서 재정관련 조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학선, 주요국
가의 재정법제 연구( ) , 한국법제연구원, 20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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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방향을 정하는 프로그램법률안에 대해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경제, 사회 또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계획 

또는 모든 프로그램법률안은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받는다.”

제72-2조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과세기준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 및 기타 고

유의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결정적 부분을 형성한다. 이

러한 규칙의 시행방법은 조직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

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또는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

원을 수반한다.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간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정

조항을 둔다.”

. 통화 및 금융법전 

통화 및 금융법전(CMF, Code Monètaire et Financier)은 프랑스의 경

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특히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체계를 정하

는 통합 법전을 말한다. 

이 법전은 입법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의 버전

은 2008년 8월 4일 법률 제2008-776호로서 ‘2008 LME’ 즉, 2008년도 

경제현대화법(Loi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의 내용을 편입한 것이

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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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통 화 

제 1장 총 칙
제 2장 신용화폐
제 3장 은행통화의 수단
제 4장 프랑스 중앙은행
제 5장 외국과의 재정관계
제 6장 벌칙

제 편 재 화

제 1장 재정적 수단
제 2장 예금상품
제 3장 벌 칙

제 편 용 역

제 1장 은행업무 및 지급서비스
제 2장 투자서비스 및 그 관련서비스
제 3장 지불시스템 및 재정적 수단의 결산과 교부시스템
제 4장 벌 칙 

제 편 시 장

제 1장 활 동
제 2장 협상의 기본원칙 
제 3장 재정적 수단에 관한 협상
제 4장 어음교환소
제 5장 투자자 보호
제 6장 벌 칙

제 편 은행서비스 및 투자회사

제 1장 은행부문의 구성
제 2장 지급서비스업자 및 수동교환업자
제 3장 투자서비스업자
제 4장 기타서비스업자

표 - 10 통화 및 금융법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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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다양한 재산 중개
제 6장 자금세탁, 테러활동지원 및 금지된 복권, 게임, 도박에 대한 의무
제 7장 벌 칙

제 편 은행 및 금융분야의 조직

제 1장 은행 및 금융분야의 관할 조직
제 2장 금융시장청
제 3장 협력, 정보교환 및 금융그룹에 대한 보충적 감시
제 4장 벌 칙

제 편 해외 영토에 적용되는 규정

제 1장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공통 규정
제 2장 생-삐에르-미끄롱에 대한 특별 규정
제 3장 마이요뜨에 대한 특별 규정
제 4장 뉴-칼레도니아에 대한 규정
제 5장 프랑스 폴리네시아에 대한 규정
제 6장 왈리-푸뛰나에 대한 규정

이와 같이 통화 및 금융법전은 경제와 금융 전반에 걸친 구조 내지 

시스템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단일 법률이 통합법전 상의 규

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편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이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 단일 법률

1. 예산 관련법률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단년도 예산주의가 원칙이고 다년도 예산주의

는 예외적으로 취하는 국가라고 보고 있다.56) 이러한 원리에서 프랑스 

56) 1862년 5월 31일자 데크레에 의하면, 예산은 국가의 1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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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57)상의 예산의 다년주의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과

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년도 예산주의는 현실을 왜곡하

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 단년도 예산주의는 확실히 법규상으로 규

정되어 있지만, 예산상의 허가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그러한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재정법의 본질이 숨겨진 다년간의 

정책적 연결고리에 존재한다고 본다면 쉽게 많은 다년 예산주의의 예

를 찾을 수 있다.58)

단년도 예산주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 

되었는데, 대의제 하에서 의회의 통제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짧은 기

간을 단위로 하는 재정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59) 그런데 이러한 단년

도 예산주의의 원칙은 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재고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외부적으로 유럽연합의 압력에 의해 프랑스는 국가, 자

치단체 및 사회보장 기관들 전체의 재정을 아우르는 공공재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체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년의 관점에서의 논리

와 절차를 수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단일 통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럽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따라 회원국들은 중기 목표를 확정하여 다년간 공공재정 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럽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

하고 승인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하에서 살펴 볼 재정조직법률, 즉 LOLF 
제6조 또한 예산을 1년간의 국가 예산수입과 지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7) 재정법은 헌법 제47조와 재정조직법률(LOLF)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의해 의결되는 법률로 정의된다. 이렇게 재정법을 정의하는 것은 우선 유사개념인 
예산(budget)과 구별함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 이순우 김지영 역, 프랑스 재정법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11. p. 39. 

58) Jean-Luc Pain, Les technique de pluriannualité budgétaire en France, RFFP, n° 
39-1992. 예를 들어 공공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자 할 때, 국가가 예
산을 책정하고 새로운 고용을 늘리는 경우 그것은 다년도 예산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 새로운 공무원들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을 주고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59) Micher Bouvier, La constitutionalisation de la programmation pluannuelle des finances 
publiques, Petites affiches, 19 decembre 2008, n° 254,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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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회계 균형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적인 

논리로 작용하였으며, 프랑스로서도 지속적이고 충분히 정치한 규정들

을 매개로 공공재정분야에 ‘중기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에 봉착하게 되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60)

(1) 예산법률

프랑스는 재정조직법률 제1조 제2항이 “회계연도는 민사년도에 따

른다.”고 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예산기간으로 하고 있고, 제6

조 제2항은 “예산은 1 회계연도 동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표시한다.”

고 규정함에 따라 매년 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예산 단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법률의 형식으로 

‘매년 말’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산법률(LF, 

Loi de Finance de l'année)이다. 

예산법률은 헌법 제47조와 재정조직법률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

라 의회에 의해 의결되는 법률이며, 크게 예산법률과 일반법률 간의 

권한에 관한 부분과 수권법률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된다.61) 

그 내용은 국가재원징수의 승인, 국가와 다른 법인에 부여된 모

든 자에 대한 과세, 예산수입의 산정, 지출상한의 확정과 국가에 

의해 보수를 받는 직업에 대한 고용승인상한확인, 예산상의 균형에 관

한 일반적 정보의 확정, 국채 및 국유재산에 관한 승인, 국유재산

의 수입과 지출의 산정, 업무별 지출상한승인과 지출승인, 총액의 

확정과 부속예산과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다(재정조직법률 제34조 제3항).

60) 김도승, 앞의 보고서, 57면.
61) 예산법률은 예산심의의 구성을 이루는 복합적인 서류의 형태로 제출된다. 개별 
의원은 그가 예산법률안(PLF, Projet de LF)에 대하여 상황을 잘 알고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기 위하여 약 1만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받는다. 이 서류는 세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예산법률안 자체와, 그에 첨부되는 부속서류 및 재정적인 성격이 아닌 
다른 서류들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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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산법률에는 몇 가지 문서가 첨부된다(재정조직법률 제51

조). 이러한 부속서는 주로 경제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의회가 예산법률을 근거로 회계연도 말에 집

행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회계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예산법률에 부속되는 문서에 대하여는 그러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

지 않는 것이다.62)

2010년 예산법안이 구체적 수치로 예정하고 있는 장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11 2010년 예산법안에서의 재정전망

(단위 :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

적자
3.4 8.2 8.5 7.0 6.0 5.0

정부

부채
67.4 77.1 84.0 88.0 90.1 91.0

출처 : Minist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Réforme de l'État(2009),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0.

(2) 수정예산법률

새로운 사정이 예산법률에 포함된 조치들을 무효로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부가 목적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당해 연

도에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당초 예산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변경 사항을 

담은 새로운 수정 예산법률(LFR, Loi de Finance Rectificatives)을 연중 

부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는 의결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하

나 혹은 그 이상의 수정예산법률이 채택된다. 재정조직법률 제35조는 

62) 김도승, 앞의 보고서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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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수정예산법률만이 예산법률의 의무적 영역 및 배타적 영역의 조

항들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수정예산법률(2008년 12월 30일자 법률 제2008-1443호, 2009

년 2009년 2월 4일자 법률 제2009-122호 및 2010년 3월 9일자 법률 

제2010-237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프랑스의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63)  

(3) 결산법률

프랑스는 예산뿐 아니라 결산에 관해서도 법률의 형태로 정하는 특

이한 방식을 취한다. 결산법률(LR, Loi de Règlement)은 국가의 예산집

행을 통제하는 법률로서 회계연도 말에 정부가 집행 내역과 집행 목

표 및 달성 내역 등을 적시하여, 의회에 사후적 통제를 받기 위해 제

출하는 것이다. 결산법률은 매년 재정상 결과를 확정하고 발생한 집행

결과와 애초의 예산법률에 포함되거나 수정예산법률에서 수정된 예상

과의 차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금융조직 관련 법률과 글로벌 위기와의 관련 

(1) 금융활동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금융활동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s des Activités Financières)은 

EU의 투자서비스 지침을 집행하기 위한 국내 조치로서 1996년 7월 2

일자 법률 제96-597호로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적합한 투자서비스회사의 개념을 도입

할 것과 함께, 투자서비스회사의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금융

시장평의회(CMF, Conseil des Marchés Financiers)를 신설하고, 증권거래

위원회(COB, Commission des Opérations de Bourse)가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63) 수정예산법률의 구체적 수치는 http://www.legifrance.gouv.f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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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제정 이후 2005년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된 재정활동현대화법

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예견하거나 그에 대비한 법률은 아니지만 경기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그리고 금융안전법이 제정되

기 전까지 증권감독체제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저축 및 금융안전에 관한 법률

저축 및 금융안전법률(Loi sur l'épargne et la sécurité financière)은 

1996년 6월 제정된 후 9차례나 개정되었고 장차 2013년에 개정이 예

정되어 있다. 

이 법률은 현재 최초의 원문 중 대부분의 규정이 삭제되어 실효성

에 의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금융안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의 안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저축 및 금고에 관한 법

률을 정비하고, 예금보험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보험계약자보호기금제

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금융규제 감독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프랑스 중앙은행(BDF), 

은행위원회(CB), 보험감독위원회(CCA), 증권거래위원회(COB), 금융시

장평의회(CMF)의 대표자가 출석하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협의회

를 설치할 것을 정하고, 감독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의 필요성을 명확

히 하였다.

(3) 금융감독기구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

금융감독기구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Projet de loi portant réforme des 

autorités financières)은 2001년 2월 7일 리오넬 죠스팽(Lionel Jospin) 사

회당 정권 하에서 당시 파비우스 재무부장관의 제안에 따라 제출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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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증권거래위원회(COB), 금융시장평의회(CMF) 및 재무관리규율

평의회(CDGF, Conseil Discipline de la Gestion Financière)을 통합하여 

금융시장청(AMF)으로 설립하도록 제안하는 한편, 그 후에 제정되었던 

금융안전법의 방향성에 근접하는 형태의 금융규제감독기관의 재편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에 관한 의회심의는 2006년 6월 회기 말에 

폐기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청(AMF)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재

편에 대한 검토는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계속되어 금융안전법에 승계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금융안전법

금융안전법(LSF, Loi de Sécurité Financière)은 2003년 7월 17일 국민

의회에서 통과하여 같은 해 8월 1일자 제2003-706호로 공포된 법률이

다. 당시 기업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규범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프

랑스 정부가 임용한 프랑시스 메르(Francis Mer) 재정부 장관의 이름

을 본 따 메르법(Loi Me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의 가장 큰 의

미는 금융감독제도의 효율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에 존재

했던 증권거래위원회(COB), 금융시장평의회회(CMF), 재무관리규율평

의회(CDGF)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금융시장청(AMF)으로 일원화하

여, 금융소비자보호, 공정한 경쟁보장, 금융시장 안정 업무에 관하여 

독립성을 보장한 데에 있다. 

이 법은 기업회계제도의 개선, 기업내부 통제의 강화, 정보공시의 

강화, 기업책임자의 책임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강화 등 금융제

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금융규제 감독기관과 

관련하여 종래 잦은 분쟁의 소지를 감소하고자 한다.

또한 제1장 금융규제 감독기관의 현대화 , 제2장 예금자 및 보험

가입자의 안전 , 제3장 회계의 법적 통제의 현대화 및 투명성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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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통화 및 금융법전, 보험법전, 상법전 등 광범한 법률

에 걸쳐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64)

금융안전법은 비록 경제에 영향을 미친 기업의 불미스러운 사건으

로 인하여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배경이 동법이 의도하는 

개혁의 방향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종래 프랑스는 금융관

련 규제 감독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종별, 면허교부, 업무규

제, 경영건전성 감독 등 내용별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또한 인사에 있

어서도 재정부 및 프랑스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문

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다만 이러한 방향성이 시기

적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해결의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결실을 맺게 되었을 뿐이다.65) 

4. 경제현대화법

사르코지 대통령과 필롱 총리는 라가르드 재정부 장관에게 “발전적

이고, 고용을 창출하며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일정한 부문에 장애

가 되는 제약들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8년 8월 4일 경제현대화법(LME,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이 제2008-776호로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은 정부가 약속한 개혁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서, 2007년 8

월 21일자 근로, 고용, 구매력과 2008년 재정법을 위한 법률, 소위 

TEPA법(loi en faveur du travaile,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 et de 

la loi finances pour 2008)의 장점들을 추구한다. 

이 법의 궁극적인 두 가지 목표는 “보다 많은 기업, 그리고 보다 많

은 경쟁”을 조성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64) 고재종 류승훈 강현철, 금융규제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 
한국법제연구원, 2009. 9. 105면.

65) 奥山裕之, "フランスの金融安全法", レファレンス, 平成16年, 月号를 고재종, 앞
의 “프랑스의 금융규제의 동향”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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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며, 더 많이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추구하는, 요컨대 프

랑스 경제에 관한 구조적 및 법적 규제를 풀어 성장 및 (고용)에너지

를 촉진하고자 하는 법이다.66)

그리하여 경제의 각 주체들, 기업경영자, 특히 자영업자 및 중소

기업에 있어서는 자본 및 고용인 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인

에 있어서는 주요 상업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1000 미만의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사전신고제도와 함

께 1996년부터 존재하였던 300 의 최소면적 제한을 삭제하며, 다

수 공급자의 경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케 하고, 병원, 도서관, 박물관, 연구소와 같이 공익적 시설에 

대한 기금을 활성화 하여 재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법이 취하고 있는 주요 조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자적 사업을 원하는 개인사업자(auto-entrepreneur)67)의 지위 창설

- 중소기업(PME/TPE)의 지속성 촉진

-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시장에서의 우선적 지위 부여

- 기업간 지급기간 완화

- 기업의 회생 및 양도 촉진

- 경쟁 강화 및 구매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공급회사에 대한 새로운 

조치 강행

- 근린 상업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염가세일 활성화

66) http://www.modernisationeconomie.fr 이 법의 집행을 위한 모든 시행령의 제정은 이 
법이 2009년 3사분기에는 완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른다. Christine 
Lagarde,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 Ministre de l'Économie, de l'lndustrie et 
de l'Emploi, 2010. p. 2.

67) 학생, 근로자, 프리랜서, 퇴직자, 구직자, 사업자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신고만으로 충분하며, 그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사회적 부담 
내지 세금, 특히 부가가치세(TVA)를 면제받는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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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인터넷에의 접근

- 저축통장(livret A)의 보급 일반화

5. 공 사부문 건설 및 투자프로그램의 가속화를 위한 법률

출구전략과 비교적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2009년 2월 17일자 

법률 제2009-179호는 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취하여지는 일정

한 조치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건설, 행정절차, 공공조달, 지정시설의 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정

부로 하여금 오르도낭스(법률명령)를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

여하기 위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국가의 투자와 관련하여 비단 재정 및 금융에 관한 법뿐

만이 아니라 다수의 통합법전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하여,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전, 건축 및 주택

법전, 농촌법전, 문화유산법전 및 2008년 경제현대화법률에서 정하는 

일부 절차규정을 간소화하도록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과 함께, 

국가가 투자(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전, 재

정 및 금융법전, 일반 세법전, 공중위생법전, 상법전, 우편 및 전자통

신법전이 정하고 있는 일부 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조문의 내용을 변

경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2009-2012년 공공재정 프로그램법률

2009년 1차 예산법률(LF)에서 처음으로 다년간 공공재정계획이 ‘공

적 회계의 균형목표’에 첨부되었고, 프랑스 의회는 2009년 2월 9일  

2009-2012년 공공재정 프로그램법률을 법률 제2009-135호로 의결하

였다.68) 

68) 사실 공공재정 프로그램 법률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다년도 예산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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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염두에 두거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조

치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법률이 정하는 기간이 우연하게도 2009년부터 적용되

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프랑스 정부가 출구전략에 상응하는 경

제 활성화 계획 및 재정 안정화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간

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경기부양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지, 2009년 내지 2012년간의 중기적 국가 

재정 안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률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즉, 제1장 다년도 재정운영의 

일반원칙 , 제2장 지출계획 , 제3장 수입계획 , 제4장 각 회계연도 

말에 제출할 결산서 및 이 법의 집행을 위한 절차 내지 방법 을 정하

는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 제3조에 의해 재정 프로

그램 법률의 부속서로서 재정계획 보고서가 첨부된다. 

이 법 제1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이하 제2조 내지 제11조는 헌법 

제34조의 마지막 전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9-2012년간의 공공재정 

다년간 프로그램에 관한 목표들을 정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번 시행된 적이 있기는 하다. 예컨대 ‘공공재정의 운영에 관한 1994년 1월 24일
자 법률 제94-66호 5개년도 오리엔테이션 법률’이 그것인데, 이 법률에 따르면, 국
가 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예산상의 비용들과 특별 회계 상 순비

용의 증가가 각 단년도 예산법률에서 예상하는 물가의 변동치를 초과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공잔고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지출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한계를 설정하는 이러한 구조는 이미 전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도승, 
앞의 보고서,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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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2 2009-2012년의 공공재정 프로그램법률의 내용

제 1조 목 표

제 1장 공공재정의 일반 목표

제 2조 경기 활성화 계획의 지표

제 3조 부속보고서

제 2장 공공지출의 진행

제 4조 총지출

제 5조 국가지출의 연간 증가의 한계

제 6조 국가예산항목에 할당된 금액

제 7조 예산증액의 한계

제 8조 질병보험에 대한 지출목표

제 3장 국가 및 사회보장 수입의 관리

제 9조 초과수입

제10조 과제에 관한 새로운 조치

제11조 창설 및 확대

제 4장 프로그램의 집행

제12조 제출서류 및 기한

제13조 결산서 제출 

(1) 공공재정의 목표

제1장은 공공재정의 일반목표를 정한다. 즉, 공공재정프로그램은 유

럽공동체와의 협약, 즉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 2009년 예산법률

과 같은 해의 수정 예산법률 상의 경제 활성화 계획의 지표를 나타내

는 것이며, 이것은 이 법의 부속보고서상의 경제적 가정 하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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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제2조). 그리고 이는 법 제1조가 정하고 있듯

이 2009-2012년까지의 재정프로그램에 관한 상황과 집행목표 및 조건

을 정하는 부속보고서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한다(제3조).

표 - 13 공공행정 대차에 대한 예측 (GDP 기준)

재정지원의 수요 또는 능력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행정 전체 -3.2 -4.4 -3.1 -2.3 -1.5

국 가 -2.7 -3.8 -2.8 -2.4 -1.9

중앙행정의 다양한 조직 0.0 0.2 0.1 0.2 0.3

사회보장행정 -0.1 -0.4 -0.3 -0.1 0.0

지방자치행정 -0.3 -0.3 -0.2 -0.1 0.0

표 - 14 공공 부채에 대한 예측 (GDP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행정의 부채 67.0 69.9 70.5 70.0 68.6

(2) 공공지출의 진행

제2장은 공공지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계획기간 동안 

국가, 중앙행정의 다양한 조직 및 사회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의무체계

로서 구성되는 총지출의 변화는 연평균 총액의 1.1%로 하며(제4조), 

계획기간 동안 국가지출의 증가율은 이 법의 부속보고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자 물가변동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러한 증가는 

2009년 총액의 0.1%로 정한다고 한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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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승인 예산 집행 예산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국가의
대외적 활동

2.49 2.58 2.50 2.51 2.55 2.52

국가의 일반행정 
및 국토행정

2.60 2.62 2.56 2.59 2.65 2.55

농업, 수산업, 
식품, 임업 및 
농어촌

3.22 2.93 2.92 3.48 3.16 3.03

공적

개발원조
3.37 2.85 4.43 3.15 3.24 3.24

퇴역군인, 국가 
기념사업 등 

3.49 3.44 3.34 3.47 3.45 3.34

위원회 및 

국가의 통제
0.55 0.57 0.59 0.55 0.57 0.59

문 화 2.84 2.72 2.72 2.78 2.80 2.81

국 방 47.74 36.97 37.62 37.34 38.03 38.58

정부활동 지도 0.49 0.52 0.53 0.54 0.51 0.51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정비

10.10 10.23 9.22 9.92 10.17 9.17

경 제 1.95 1.93 1.94 1.94 1.92 1.93

한편 2009년, 2010년 및 2011년에 국가의 일반예산 업무에 속하는 

금액은 이 법의 부속보고서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

화한다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제6조).

표 - 15 국가의 일반예산 항목에 할당된 금액

(단위 : 10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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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승인 예산 집행 예산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공교육 59.93 61.55 62.81 59.91 61.53 62.78

공공재정 및 

인사관리
11.58 11.38 11.39 11.32 11.52 11.51

이민자, 보호시설 
및 사회통합

0.51 0.51 0.51 0.51 0.51 0.51

사 법 8.30 7.12 7.09 6.63 6.92 7.02

미디어 1.02 1.01 0.99 1.01 1.00 0.99

해외영토 1.96 2.00 1.98 1.87 1.93 1.91

국토정책(*) 0.38 0.35 0.30 0.37 0.38 0.36

연구 및 고등교육 24.51 25.43 26.10 24.10 24.95 25.70

사회보장 및 연금 5.21 5.45 5.75 5.21 5.45 5.75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2.57 2.48 2.54 2.49 2.42 2.47

보 건 1.13 1.15 1.17 1.15 1.17 1.19

안 전 16.12 16.68 17.19 16.19 16.60 16.92

치 안 0.45 0.41 0.45 0.42 0.42 0.43

연대, 동화, 
기회균등

11.16 11.57 12.12 11.14 11.58 12.13

스포츠, 청소년 및 
단체생활

0.82 0.75 0.73 0.79 0.77 0.75

근로 및 고용 12.07 10.74 10.60 12.16 10.74 10.51

도시 및 주거 7.63 7.30 7.28 7.66 7.53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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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승인 예산 집행 예산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국가의 재정지원 44.64 46.75 49.19 44.64 46.75 49.19

준비금 0.21 0.75 1.24 0.21 0.75 1.24

경기 활성화 계획 10.94 0.00 0.00 0.28 1.56 0.00

활성화 계획의 
“우선적” 조치 0.00 0.00 0.00 0.00

-
0.50

-
0.50

전쟁기념 : 
공권력

1.02 1.03 1.05 1.02 1.03 1.05

(*) 국토정책 업무에 할당되는 특별회계 연금예산에 있어서 분담금 액

수는 제로(0)가 아니라 1천만 유로를 의미한다.

2009년 및 2010년 경기 활성화 계획에 따라 다음해 지출 예산으로부터 

다년간 예산에서 예상하는 지출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을 미리 집행해야 

하는 경우 2010년과 2011년 각 업무별 지출한도에서 경기 활성화 계획의 

집행과 관련된 금액을 공제한다. 

단, 경제활동 및 고용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제2목록인 “선진”조

치가 집행되는 경우 소규모 지출을 다시 조정한다.

그리고 계획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국가의 모든 선취금, 근

로와 고용업무에 계상된 직업교육의 일반적 지방분권 교부금 및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관계에 관한 일반예산지출로 구성된 예산금액의 변동

은 소비자 물가변동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러한 변경은 2009

년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의 예상 증가율보다 0.5%를 초과한다고 단

서를 두고 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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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무가입 체계에 있는 전체 질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출목표

는 일정한 회계범위 내에서 이 법의 부속보고서가 정하는 방식에 따

라 매년 3.3% 변경한다고 규정한다(제8조).

위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 활성화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다. 다른 항

목들에 할당된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정부와 의회가 경기 활성화에 

대하여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국가 및 사회보장 수입의 관리

제9조는 국가 세수입은 예산법률에서 정한 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세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예산

상 적자를 줄이는 데에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제10조는 국가에 대하여 수립될 수 있는 과세 등의 새로운 

조치는 그 유형을 막론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국가 세수입을 감소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고 하며(제 항), 기초적 사회보장 의무제

도에 납입되는 부담금, 분담금 등의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성격의 새로

운 과세 조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국가 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고 한다(제 항).   

표 - 16 국가의 순과세 수입

(단위 : 10억 유로)

2009 2010 2011 2012

국가의 순과세수입 252.4 271.0 280.9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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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7 기초적 사회보장 체계상의 수입

(단위 : 10억 유로)

2009 2010 2011 2012

기초적 사회보장 

의무 체계상의 수입
428.0 445.4 465.9 485.9

제11조는 재정지출 또는 기초사회보장 의무제도에 납입되는 분담금

이나 부담금에 적용되는 과세기준을 감경, 면제 또는 공제하는 조치를 

새로이 창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조치를 폐지 또는 

감축하는 경우 보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 항). 아울러 위

에서 적시한 두 가지 예에 속하며, 공포된 법령에 기초하여 시행되는 

각각의 조치들은 이 법령이 시행된 때로부터 4년 동안만 적용한다고 

한다(제 항). 

(4) 프로그램의 집행

정부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제12조 제 항).

1° 늦어도 10월 첫째 화요일까지, 매년의 장래 활동, 현재 활동을 

위해 보유된 세제상의 지출 및 최후의 종료된 활동에 사용된 세제상

의 지출을 포함한 연간 목표.

2° 늦어도 10월 15일까지, 장래 활동, 현재 활동을 위해 보유된 전 

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경, 면제 및 공제에 따른 비용 및 최후 집행에

서 확인된 비용의 연간 목표.

다만, 이 법 제11조에서 정한 조치들 가운데, 제1항의 제출시점의 

12개월 전 이후에 채택되었거나 예산법률과 사회보장 재원조달 법률

에서 예정된 조치들은 다음 해 회계에 속한다(제 항).

또한 이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하여 정부는 해당 

조치 시행 후 3년 이내에 그 효율성과 비용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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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상황 및 총체적 전략

A. 거시경제 상황 가설
B. 총체적 전략

야 한다. 이 법이 공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던 

조치들에 대해서는 위의 평가 및 산출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한다(제 항).

마지막으로 정부는 매년 의회의 일반회기 3/3분기 내에 그리고 늦어

도 ‘예산방향논의’(DOB, le Débat d'Orientation Budgétaire) 이전에 이 

법의 집행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조에서 정한 공공재

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와 다음 해에 이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동원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13조).

(5) 부속보고서

공공재정 프로그램법률의 기초가 된 경제전망과 이 법의 이행을 위

한 각 부문별 역할 등에 관하여 약 40페이지 분량의 부속서(Annexe)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하

다. 즉, 우리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의회에 대한 

정보전달을 위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비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

확한 계획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프로그램 법률에 대

한 이해를 돕고 그 운용의 정확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69) 부속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 18 공공재정 프로그램법률 부속서의 주요 내용

69)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중기재정목표를 명확하게 ‘공공재정의 구조적 균형회복’
이라고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중기재정운용 목표나 수단이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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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공행정 전반에 대한 전망

. 중앙 행정부문의 역할

A. (특별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국가지출의 특별한 관리
B. 국가의 수입 전개
C. 특별 계정의 잔고 
D. 국가의 잔고
E. 중앙행정조직의 잔고
F. 전체로서의 중앙 공행정

. 2009-2011년 다년간 예산

A. 다년간 예산구조
B. 각 공공정책을 위한 3개년 계획
C. 새로운 인적자원관리정책 내의 공공임금부문 관리
D.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E. 다년간 예산의 적용 원칙

. 사회보장 행정부문의 임무

A. 사회보장행정의 재정적 균형과 현 사회시스템의 영속성 확보
B. 사회적 재정에 대한 정부의 세 가지 주된 전략

. 지방 공공행정 부문의 임무

A. 지방공공지출에 있어서의 계획의 반영
B.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지출관리

. 기타 하위규정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시적이고 특별한 조치들은 사실 통

합법전이나 단일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각 분야

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하위규정들이 더 많이 제 개정되었다. 



제 2절 관련 법제의 체계

93

대부분의 하위규정은 경기 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일부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적극적 연대상여금(PSA)의 조성에 관한 2008년 12월 19일자 데크

레 제2008-1351호. 

- 소규모 기업(TPE)의 고용지원에 관한 2008년 12월 19일자 데크레 

제2008-1357호.

- 소유권 취득을 위한 주택의 취득 또는 건축에 있어서 무이자 선지

급 및 건축 및 주거법전의 개정에 관한 2008년 12월 19일자 데크

레 제2008-1365호 및 제2008-1366호.

- 건축허가, 정비허가 또는 철거허가의 유효기간 및 사전신고에 대

한 이의없음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2008년 12월 19일자 

데크레 2008-1353호.

- 공공조달법전(Code des marchés publics)이 적용되는 시장의 운영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개정하는 2008년 12월 17일자 데크레 제

2008-1334호.

- 공공조달법전에서의 경제 활성화 계획 집행에 관한 2008년 12월 

19일자 데크레 제2008-1355호.

- 공공조달법전에서의 일정한 기준의 인상에 관한 2008년 12월 19일

자 데크레 제2008-1356호.

- 지출항목의 구성을 통하여 동원되는 적극적 구성요소의 안전성 승

인방식에 관한 아레떼 2008년 10월 20일자 아레떼.

- 경제의 재정조치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집행에 관한 2008년 

10월 24일자 통첩.

- 국가와 공공시설법인 및 2004년 6월 17일자 오르도낭스 제

2004-559호 제19조 및 제25조에 언급된 자 간에 체결되는 파트너

쉽 계약의 체결절차와 일정한 방식에 관한 2009년 3월 2일자 데

크레 2009-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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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부문의 건설 및 투자 프로그램의 가속화를 위한 2009년 2월 

17일자 법률 제2009-179호 제1조와 제2조의 적용을 위한 2009년 6

월 18일자 데크레 제2009-722호.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의 시설법인 간에 체결되는 파트너쉽 계약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파트너쉽 계약자의 자격에 의해 대부분이 재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정하는 2009년 8월 20일자 데크레 2009-987호.



제 1절 프랑스 경제 전망

95

제 5 장 결 론
제 1절 프랑스 경제 전망 

. 출구전략의 시기 및 방법

프랑스 정부는 오랫동안 시행하여 온 정책들과 특유의 경제시스템 

및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안정적 자산 운영을 통하여 EU 주요국과 

비교해 경기침체를 촉발시킨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

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간접적 영향

은 여전히 계속 받고 있으며, 침체된 경기가 예상만큼 빨리 그리고 확

실하게 회복하여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프랑스는 G20에 해당하는 일부 국가와 같이 별도의 입법을 제정하

여 출구전략을 법제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프랑

스가 금융위기를 가볍게 여겼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각종의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보다 확실하게 

안정권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매

년 수립되는 예산 관련 법률들과 중기(2009-2012년) 공공재정 프로그

램법률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출구전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적자와 더딘 경제회복을 조급하게 여겨 출구전략의 수단으로 

의무 징수(prélèvements obligatioires)를 늘리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

지 않는가에 대하여 상원에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가 

경제적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꾸로 된 부양책”을 

세우는 무모한 일이라는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정부가 재검토한 추정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에 대한 과세 및 그 사

회적 영향은 국가회계의 관점에서 2009년 기준 1,280억 유로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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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 거의 전부가 2010년도에 총 1,430억 유로만큼 증가한 까닭에, 

2010년도 과세정책의 추진이 거의 중립에 가까운 것은 순전히 영업

세 폐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2010년 기준 1,170억 유로 감소). 

그리고 이는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1,030억 증가할 것으로 이미 전

망되었다. 사실 2010년도 영업세 폐지에 따른 과세감액 약 70억 유로

는 과거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불한 금액에 기인한 것이고, 2011

년도에는 법인세 초과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2011년도 의무징수에 대

한 “새로운 조치”(mesures nouvelles)는 전체적으로 1,030억 유로에 달

할 것이다.

요컨대, 프랑스 상원은 위 과세정책에 따른 예산추진은 2011년 기준 

GDP 0.5% 수준의 적자를 보일 것이며, 이는 통상적 가정에 따를 경우 

2011년도 GDP를 약 0.25% 감소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70) 때문에 

적어도 2010년 내에 출구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견은 

현재로서는 조금 성급한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개혁적이고 꾸준히 이

루어지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재정 건전화 정책’만이 출구전략의 시

기와 방법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법적 근거의 재정비

최근 있었던 프랑스 개정 헌법 제34조는  공공 회계의 균형목표를 

정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헌법’에 규정되었다

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각적인 재정 목표를 차치하고라도 

이론적 논의의 차원에서 비로소 미시적인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전체적인 제도에 관해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변화를 

이루어 낸 것이다.71)

70) 세부항목은 http://www.senat.fr/rap/r09-045/r09-0457.html 참조 
71) 김도승, 앞의 보고서,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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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국가 활

동의 목표를 정하는 다년간 계획은 프로그램법의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2009-2012년 공공재정 프로그램 

법률을 통하여 예산의 다년도 계획을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실 독일, 미국, 영국 등 다른 예산법률 국가에서

도 재정운용의 시간적 범위를 단년도에서 다년도 계획, 특히 중기 재

정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획의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경우는 있지만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입법화’하는 경우는 프랑스가 유일하다.72) 

다년간 예산 계획이 가지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렇듯 

다년간 재정계획을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화하고, 법적 강제력을 부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73) 

2009-2012년 공공재정 프로그램법률은 공공재정의 다년간 방향을 설

정하고 공행정 분야의 회계균형이라는 목표를 규정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유형을 채택한 것으로서 2008년 7월 23일 헌법 개정을 실질적으

로 적용한 최초의 법률이다.74) 

재정정책의 주요한 역할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재정

의 경기조절 기능도 있음을 고려할 때 다년간 재정계획을 법적 형식

으로 취하는 경우 경제위기시 재정이 신속하게 시의적절한 대처를 행

하기 어려운 측면이 지적될 수 있다. 즉,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대응은 

긴장관계를 가지는 면이 분명 존재한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책

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

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불확실성에 대

처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주요 국정계획의 수행에 차질이 생길 

72) 김도승, 앞의 보고서, 87면.
73) Nicolas Guillet, La loi du 9 février 2009 de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s 

finances publiques : entre volonté politique et faiblesse juridiques, Petites affiches, 16 
novembre 2009, n°228. 

74) 김도승, 앞의 보고서,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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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정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과 법/정

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중기 재정 관리제도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5년을 단

위로 작성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

하지 않는 단순한 예산상의 참고자료로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공공재정 프로그램 법률과 같이 정부와 

의회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전망

하고 토론을 통하여 수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나라가 중기재

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75) 

프랑스는 매년 이루어지는 예산법률과 수정예산법률, 결산법률의 제

정을 통해 상황에 맞는 재정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중장기 특히 세계경

제 침체기와 우연하게 맞물린 2009-2012년 프로그램 법률을 통하여 

프랑스가 현 위기상황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

시로 경제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려는 의도로 법령들을 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탄력있게 현 상

황에 대응하는 점은, 분명 위기탈출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서 긍정적으

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금융시장에 대한 탄력적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

현재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나 향후 경

기회복의 단계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76) 프랑스 

75) 나아정,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한국법제연
구원 워크숍 자료, 2010. 5.

76) 물론 일시적으로 부동산 등 특정 시장에 자금이 집중될 경우 자산 가격 버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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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국가의 선례를 참고하여 자본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

검하면서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은 아직 성장초기 단계로서 과도한 규제를 미리 도입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적용 가능한 규제와 감독을 사전적으로 준비하

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기관회의의 정기적 소집, 중소기업 자금지원, 필요시 예금자 보

호 및 금융기관 보증, 신속한 실물부문 대책발표 등 정부가 금융위기

감 심화 및 실물부문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신속

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77) 이에 관한 프랑스의 축적된 노

하우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수출환경 변화의 적극적 활용

글로벌 경기침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프랑스 

경제의 주요 강점이 경기 회복 시에는 오히려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예컨대, 낮은 수출비중은 대외경제 

여건의 악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경

기회복기 대외수요 증가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무역금융 및 빈곤국 개발원조 확대

로 수출 및 해외투자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사업기

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구체적 시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기회의 발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재발할 우려도 있다. 정무섭, “2차 G20 정상회의 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
구소, 2009. 4. 3. 15-17면.

77) 국회사무처, “프랑스의 금융위기 대응방안 및 시사점”, 2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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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사업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각국의 정부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전망이므로 새로운 사

업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기업은 각국의 재정투입 분야

와 시기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사업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GDP 대비 높은 수출비중으로 인해 경기침체기 

대외수요 변화에 따른 경기변동성이 심하다. 이에 수출경쟁력을 유지

함과 동시에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 

. 국제공조 강화

글로벌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는 관련 국가 간 금융 안정위원회 

및 해외 금융감독기구와의 신속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진국의 감독경험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규제 및 감독체계를 효율화하여 글로벌 자금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시장교란의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글로벌 유동성 과잉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경기부양책으

로 인해 늘어난 재정적자 해소 및 재정건전화 필요성 및 더블 딥 억

지를 위한 ‘신중한’ 출구전략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 각

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국가 간 다양한 차원의 회의를 제안하는 등 국제적인 금융위

기의 대응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국내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

고 있는 프랑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로서는 국가적 지원 조치의 부정

적인 인식을 축소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출구전략에 관한 국제공조가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각 나라마다 위기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경제회복 속도

가 다르며 출구전략 방식자체도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이고 보

조를 맞춘 출구전략의 구사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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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쪽에서만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앞서 시행할 경우 국제 

자본흐름에 오히려 불균형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경우 글로벌 금

융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의 출구에서는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최소한의 공동원칙을 마련하는 등 국제공조가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78)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성장해 온 한국의 은행들은 프랑스

의 은행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엄격한 대출 및 안정적 자산

운용으로 금융호황기와 금융위기를 동시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기법

을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하면서 수익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79) 

. 도덕적 협약의 추진

금융기관 지원조치에 대한 반대를 감안하여 금융기관, 주주 및 경영

진의 책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가격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

담 및 감독기관의 통제 강화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금융기관의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을 축소할 경우 국

가지원도 중단한다는 도덕적 협약(pacte moral)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 볼 만하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

된 바 있는 은행세에 대한 논의가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거대은행에 은행세를 물리자는 국제적

인 논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진영이 G8과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캐나다와 호주 및 개도국 진영

78) 한국경제, 2010. 3. 30. “출구전략 국제공조가 깨지고 있다.”
79) 오태호, 앞의 보고서,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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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에 부딪혀 여타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사실상 좌

초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금 논의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협약의 문제는 비단 은행세에 국한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기업운영에 대한 책임강화, 장애인에 대한 세금 

혜택, 젊은 층에 대한 우선적 조치(동기부여, 교육확대, 고용),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도덕적 책임을 포함하는 논의로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80)

. 국가재정법의 실효성 강화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

고, 매년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는데,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81)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법 제7조)’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지적이 있어왔다.82) 그 지적

의 요지는 바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목표달성

80) Jean-Paul Betbèze, Crise : Par ici la sortie, Presses Universiitaires de France, 2010. 
1. p. 115 s.

81) 국가재정법은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성과관리제도, 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최초의 입법취지가 구현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김도
승, 앞의 보고서, 24면.

82) 나아정 박승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2009, 7-28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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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전략 내지 정책수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는 경제전망의 지나친 낙관성, 구체성 및 법적 구속

성을 결여하고 단순 전망치에 불과한 중기지출전망, 재정계획 대비 실

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의 부재 등이 지정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정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신설되어 중기재정계획의 내

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전망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향후 외부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다 투명하고 공개된 의사결정과정

을 거쳐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느 정도

의 개선은 가능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재정운용계획이 갖는 구속력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계획은 합리

적인 수준의 신뢰성도 가지지 못하는 낙관적인 재정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낙관적인 재정전망은 재정지출을 조장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법제도적 구속력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가 동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데에 있어 어

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재정규율을 법제화하고 있

지 않다. 지금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나타나는 재정수지나 총지출, 

국가채무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근거 제시나 설명 없이 조정되어 왔는

데, 중기재정계획이 재정지출의 점진적인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83)

국가 재정관리를 위한 현대적 장치로서 중기재정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중기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83) 김성태,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재정학연구, 제1권 제4호, 
2008,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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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이러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84) 이렇다 할 규범적 원칙이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재

정지출과 국가채무를 총량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85) 그리하여 우선적으로는 국가채무의 산정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재조정하고86),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의회의 실질적 심사를 도모하려는 노력87)이 필요하다.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어느 한 나라나 지역만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번영을 누릴 수 없

다는 것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금융통화 및 경제협력, 제조업, 건설업, 물류, 

원자재 등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하여 조정하고 결정하

기 위해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가 G20 정상회의이다. 그동안 한

국이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언권

이 약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에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로서 국제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해가 상충하는 미합의 

84) 재정규율의 의미와 형태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성승제 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규율의 법적 고찰 , 한국법제연구원, 정책과제 자료집, 2009. 

85) 김도승, 앞의 보고서, 27면 이하.
86) 국가채무 < 국가부채(준정부기관 추가) < 공공부채(공기업 추가)를 구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가치가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호 9407, 발의연월일 : 2010. 9. 17) 참조.

87) 현재 다음과 같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다. 재정사업평가
결과 제출 (의안번호 9308);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제출 (의안번호 9364); 추
가경정예산안 편성억제 (의안번호 9287);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
집행실적 제출 (의안번호 9306);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의안번호 9290); 예산안편
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의회제출 (의안번호 8556).



제 2절 한국에 대한 시사점

105

이슈들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하

여 각 국이 국제사회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는 등 우리의 역량에 따른 책임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88)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해야 G20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최상위 국제 협의체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제도화’가 가능해

진다. G20의 미래가 서울 정상회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 정상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등) 세계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해서 G20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89)

88) 지난 3월 서울 공관장회의에 참석했던 G20 주재 한국대사들은 서울 G20 정상회
의에 임하는 주재국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흥신 주프랑스 대사에 의
하면, 프랑스는 환율시장 규제 및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중요 의제로 고려하고 있다
면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프랑스는 미국 달러 중심의 현 국제 통화 
체제를 21세기에 맞는 다극 통화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2010. 3. 2. “금융위기 책임부담금 논의 기대”.

89) 조선일보, 2010. 9. 27. “서울회의 성공해야 한국이 세계경제의 ‘균형추’ 기반 다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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